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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1990s,togetherwiththedemandofthetradeliberalizationandthe

tendency of globalization,the increasing trend of internationaltrade

barriersisvery clear:first,theemphasisoftrade(TBT)barriershas

transferredfrom tarifftonon-tariff;andthenthetechnicalbarriersattract

theattentions.Thetraditionaltariffhasbeendroppedgradually.Non-tariff

measures,such asnetexportquota,system ofthelicence,exchange

control,ete.are restrained from and limited with the technological

regulation,technicalstandard,evaluateandtheenvironmentbarrier.More

andmorefieldshavebeeninvolvedandtherangeinvolvedhasbecome

widerand wider.TBT,theenvironmentbarrierandtheAnti-dumping

havebecomethemostadvancedfrom andthemain measureoftrade

protectionism.

Thecontentofthistextismainly divided into threemajorparts.

ThereisatheoryofWTO'sregulationonTBT,theenvironmentbarrier

and the Anti-dumping in the first part.And then it explains the

circumstanceabouttheinternationaltradebarrierandtherelativeeffect

on Chinahavebeen banned by developedcountriesthrough TBT,the

environmentbarrierand theAnti-dumping through alargenumberof



- vi -

factsandrelevantdate;andanalyzesthereasonwhyexportproductsof

Chinaencountertheinternationaltradebarrierinthesecondpart.Finally,

itinternationaltrade barrier in china:how the governmentand the

enterprises take measures to help exportproducts ofChina to break

throughtheinternationaltradebarrierinthethirdpart.

With the expansion offoreign trade,China has become underthe

condition of foreign trade-depending.Because of the lower product

technologyandtheinferiorexportconstruction,theexportproductionof

ChinaoftenhasbeenbannedbydevelopedcountriesthroughTBT,the

environmentbarrierwhich givesgreatimpacttoChina.Asdeveloping

countries,Chinaisininferiorstatusallovertheworldinthefaceofthe

technologicalbarrier,theenvironmentbarrier.Nowadays,TBT andthe

environmentbarrieristheseriouschallengebeyondAnti-dumping that

Chinahastoconfront.

This test is analysing TBT, the environment barrier and the

Anti-dumpingofexportproductsofChinadialecticallytopositiveimpact

andfoundation ofnegativeinfluenceofexportproducttradeofChina.

Recently,exportproductsofChinahaveconstantlymetwiththeforeign

technologicalbarrier,theenvironmentbarrierandtheAnti-dumping.The

exporthasbeenobstructedandsufferheavylosses.

Therefore,how tobreakthroughofTBT,theenvironmentbarrierand

the Anti-dumping and make use ofthe rule ofWTO,and establish

effectiveprotection measureforTBT,theenvironmentbarrierandthe

Anti-dumping are all the important factor of China's economic

development.Thisisthebackgroundofthethesis.Facechallenge,itis

theneedofclearandrationalrecognition.Wecannotregardthatallthe

TechnicalMeasuresofTradewasestablishedtopreventfreedom from

trade,throughanalysisonthecharacteristics,developmenttrendofTBT,

theenvironmentbarrierandtheAnti-dumpingandrealizethatthetrade



- vii -

barrierstillhas positive function;also,we should acknowledge some

developed countries and WTO's regulation on the internationaltrade

barrier;lastbutnotleast,onlyonthebasisofprobeintothereasonsof

impactonChina'sforeigntrade,canwefindawayout.Atthepresent

time,governmentdirect-managementshould be a practicalsolution to

copewiththeinternationaltradebarriersuchasTBT,theenvironment

barrierandtheAnti-dumping.Thegovernmentshouldhelpenterprisesto

crossoverandbreakupvariouskindsofthetradebarriers.Ofcourse,at

the same time,the creative qualities and technicallevelshould be

developedingreateffortsin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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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 연구의 배경 목

1947년 ‘세 무역에 한 일반 정(GATT :GeneralAgreementon

TariffsandTrade)’체결 이후 8차례의 다자간 무역 상(MultilateralTrade

Negotiation)을 거치면서 국가간 자유무역의 장애물이었던 세는 크게 낮아

졌다.

특히 8번째 다자간 무역 상이었던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Round)

상을 통해서 주요 선진국의 공산품 세율은 거의 0%에 근했으며,개도국

으로 분류되는 우리나라의 평균 세율도 8% 정도로 감소하 다.

이처럼 국가간 무역 자유화의 진 으로 세로 인한 무역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환경 기술규제 등이 새롭게 생겨나면서 비 세 장벽은 갈수록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례로 최근 EU는 환경 보호를 이유로 유해물질 사용지침(RoHS :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과 신화학물질 리제도

(REACH :Registration,Evaluation,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를 도입하 으며,향후 다수의 환경 련 규제를 도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국가간 FTA 상이 활발해지면서, 상의 주요 내용 에

비 세 장벽에 한 내용들이 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국 상무부는 2009년 ‘세계무역마찰연구보고(全球贸易摩擦研究报告)1)

를 발표한 바 있다.동 보고서에 따라면 국은 14년 연속 세계에서 무역

조사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이며,기술성 무역장벽은 국의 수출이 직면한

가장 주요한 장애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은 비 세 무역장벽으로 인한 국의 피해를 최소하기 한

다양한 책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 세 장벽의

1)동 보고서에서는 국이 직면한 무역마찰에 해 면 으로 설명하는 한편,무역구제·지식재산

권·기술성 무역장벽 등 무역마찰의 특징과 발 추세에 해 분석하고,무역마찰과 련한 최신

통계와 연구 성과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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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형태 최근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환경장벽,

녹색장벽 등이 국에 미치는 향과 국의 응 략을 체계 으로 분석하

는데 연구의 목 을 두고 있다.

제2 연구의 내용 방법

‘비 세장벽(NTBs:NonTariffBarriers)’이란 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향을 미치는 각종 장애요인을 뜻하며,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되어 있다.2)

한 비 세 장벽은 그 연구 상 범 가 단히 넓으며,경제 효과를 실

증 으로 악하기에 매우 어렵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무역환경하

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환경장벽,녹색장벽 세 부

문을 연구의 주요 상으로 삼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으로써 첫째, 재 세계 으로 쟁 이 되고 있는 주요

비 세장벽에 한 이론 인 고찰을 통해 국이 비 세무역장벽에 응하는

이론 근거를 찾아낸다.

둘째,실제 인 자료와 무역데이터를 이용해서 주요 비 세무역장벽의 황

비 세무역장벽이 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다.

셋째로,이론과 실의 연구를 결합해서 국정부와 기업들이 무역장벽에

응하기 한 략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연구목 의 효과 인 달성을 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

다.제1장은 서론 부분으로 연구의 배경 주요 목 ,연구의 범 와 방법

논문의 구성에 하여 기술하 다.

제2장은 비 세무역장벽의 개념과 주요 유형으로 비 세장벽의 개념과 분

류,비 세장벽의 특징,무역상 기술장벽(TBT),환경장벽,녹색장벽의 개념과

향을 이론 으로 분석하여 서술하 다.

제3장 비 세장벽이 국에 미치는 향에서는 기술장벽(TBT),환경장벽,

녹색장벽이 국의 경제와 외무역에 미치는 향을 체계 으로 분석하

2)Deardorff,A.V.andR.M.Stern.1998,MeasurementofNontariffBarriers,AnnArbor,

Michigan:TheUniversityofMichigan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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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4장에서는 비 세무역장벽에 한 국의 응 략을 기술장벽(TBT),환

경장벽,녹색장벽으로 세분하여 분석하 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결과를 반 으로 요약하고,본 연구의 한계

와 향후 과제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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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비 세무역장벽의 개념과 유형

제1 비 세장벽의 개념과 특징

1.비 세장벽의 개념과 유형

‘비 세장벽(NTBs:NonTariffBarriers)’이란 세가 아닌 형태로 무역에

향을 미치는 각종 장애요인을 뜻하며,거래되는 상품의 가격과 무역량에

간 으로 향을 미치는 다양한 무역정책도 포함되어 있다(Deardorffand

Stern1998). 한 ‘수출 보조(ExportSubsides)’처럼 무역을 진하는 정책도

비 세장벽에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히 장애요인이라기보다는 무역을 왜곡하

는 다양한 조치라고도 불린다.

한편 다양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즉 어떤 조치들이 비 세

장벽에 포함되는지를 악하기 해서 흔히 ‘비 세조치(NTM:NonTariff

Measures)’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비 세조치’는 세 이외의 형태로 국가 간에 거래되는 상품의 양이나 가

격, 는 두 가지 모두에 변화를 으로써 상품의 국제거래에 경제 향을

미치는 다양한 정책 조치를 의미한다.3)

이러한 ‘비 세장벽’과 ‘비 세조치’의 두 가지 개념은 언뜻 보기에 비슷하

지만,비 세장벽을 비 세조치의 일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

다.4)

비 세장벽에 한 각 국가별 자료는 주로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UnitedNationsConferenceonTradeandDevelopment)의 TRAINS를 통하

여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분류체계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

3)2006년에 UNCTAD가 주축이 되어 비 세장벽의 ‘자들 그룹(GNTBs:aGroupofEminent

PersonsonNTBs)’이 구성되었는데 그 에서 실질 인 작업을 수행하는 ‘실무진(MAST:A

Multi-AgencySupportTeam)’에 의해 2008년 정립된 비 세조치에 한 개념이다.

4)Kuwahara,Hiroaki,2009,“Reporton theProgressofUNCTAD-Led NTMsWork on

Classification,CollectionandQuantificationofNTMs.”PaperPresentedattheResearch

WorkshoponRisingNon-TariffProtectionism andCrisisRecovery,Macao,China,Dec.

pp.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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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08년부터 UNCTAD에서는 다음 <그림 2-1>과 같이 비 세장벽을 수

입조치와 수출조치로 구분한 후,수입조치를 크게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로

구분하 다.

<그림 2-1>UNCTAD의 비 세장벽 분류체계

자료 :Kuwahara,Hiroaki(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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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조치에는 SPS(동식물 검역)와 TBT(무역상 기술장벽)가 있으며,비기

술조치에는 선 검사를 포함한 각종 통 차,반덤핑과 상계조치 세

이 가드와 같은 가격제한 조치,쿼터나 수입 지 수입허가와 같은 수량

제한조치,각종 수수류 세 과 같은 유사 세 조치,선지불 요구 수입

결제 조건을 명시하는 융조치,수입독 과 같은 불공정조치,지역에서 생산

된 원료의 일정비율 이상을 요구하는 일종의 무역과 연계된 투자조치,유통

을 제한하는 조건을 명시하는 유통제한,사후 매서비스를 제한,일반 수입

보조,정부조달제한,지 재산권,원산지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분류에 없었던 수출 련 조치도 추가하 는데, 를 들어 수출보조

수출 지와 같은 조치도 무역을 왜곡할 수 있으므로 비 세조치에 포함되

어야 함을 의미한다.다만, 재까지 조사 상은 모든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

선 검사 각종 차,가격 수량제한 조치,유사 세 조치, 융

조치,불공정조치,무역과 연계된 투자 조치까지만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2008년부터 UNCTAD의 비 세조치에 한 자료 수집을 한 설문조

사 항목에 ‘차상 장애요인(ProceduralObstacles)’을 추가하 는데, 를 들

어 세 공무원의 임의 인 행 여부,특정 무역업자를 선호하는 차별 인

행 ,비효율 이거나 월권을 통하여 무역을 방해하는 경우,투명하지 못한

조치들,법률 애로사항,비정상 인 요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비 세조치에 한 분류 조사항목 추가 내역을 볼 때, 반 으

로 UNCTAD는 비 세조치 '식품 동식물 검역규제 정(SPS)'와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한 조사 비 을 늘렸으며,향후 무역왜곡의 가능성이 있

는 지 재산권과 원산지 규정 등도 잠재 인 후보군으로 인정하 고,수입

이외에도 수출과 련된 비 세조치를 포함하 다.

한 실제 수출입을 수행하는 업자들이 직면하게 되는 차상 장애요인을

조사함으로써 공식 으로 알려지지 않는 내용까지도 UNCTAD의 통계 데이

터베이스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한편 차상의 문제와

련하여 TBT와 SPS에 한 통보 차를 보다 효율화하는 것도 WTO에서

향후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실정이다.5)

5)김태윤·손기태·정재완·이재호·백유진,"ASEAN 주요국의 비 세장벽 황과 응방안",「연구보

고서 10-20」, 외경제정책연구원,2010,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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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 세장벽의 특징

비 세 장벽은 그 정의의 다양성만큼 여러 가지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6)

첫째,비 세 장벽은 그 성격이 매우 다양하고 용이나 운 이 매우 복잡

하다.비 세 장벽에 한 정의와 분류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도 이를 증명

한다.비 세 장벽은 법률에 의해 제정되는 것이 있는 반면 체계 인 조정

없이 여러 행정기 의 정책에서 생되는 경우도 많다.따라서 종합 인

리조직 없이 개별 부처나 기 에서 운 하는 사례가 많다.

둘째,불확실성을 들 수 있다.WTO설립 이후 각국이 새로이 재정하는 기

술장벽의 경우 WTO의 TBT(TechnicalBarrierstoTrade) 원회에 통보하

도록 되어 있어 어느 정도 투명성이 개선되었으나,여타 비 세 장벽의 경우

통보의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항상 상 국에 한 정보비 칭이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수출자는

수시로 변하는 수입국의 무역정책을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

는 것이 실이다.

셋째,완화 는 철폐의 어려움을 들 수 있다.WTO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

한 합리 인 규제를 허용하고 있다.가령,국민의 건강과 안 ,동식물의 보

호,천연자원의 보존,국가 안보 등을 목 으로 한 조치를 합리 규제로 인

정하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근거에 기반을 둔 비 세장벽은 철폐가 어려운

것이 실이다.

넷째,비 세 장벽은 그 효과와 향을 계량화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과세 같은 구체 인 수치로 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효과도 범 하게

미치기 때문에 이를 수치화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그러나 최근 여러 학자들

이 비 세 장벽의 계량화를 통해 그 효과를 측정하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

다.

다섯째,비 세 장벽은 차별 무역 정책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특히

선진국이 개도국의 시장 진입을 제한할 목 으로 운용되는 사례가 많다.기

6)한승권,“우리나라 비 세 장벽 리 시스템 도입 방안에 한 연구 :WTO/DDA비 세 장벽

상 사례를 심으로”,한양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8,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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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우 에 있는 선진국이 환경 보호 등의 목 으로 특정 분야의 인증 기 을

높인다면 기술 수 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의 개도국들은 그 나라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그때 인증 기 이 일종의 비 세 장벽으로 작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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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무역상 기술장벽(TBT)

1.TBT 정의 배경 목

가.TBT 정의 체결배경

GATT회원국들은 최혜국 우(TheMostFavoredNationTreatment)와 내

국민 우(NationalTreatment)를 골자로 하여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목표

로 세율 인하 등과 같이 실질 으로 통상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

려고 노력하여 왔다.이 결과 회원국들은 꾸 히 자국의 세율을 인하하여

왔고,이로 인해 무역에 한 세장벽은 거의 제거되었다.그러나 각 회원국

들은 세장벽이 축소되면 축소될수록,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한 비 세장

벽을 더욱 높여왔다. 세장벽의 축소에 따른 비 세장벽의 확 에 한 부

담뿐만 아니라,기업들은 기술발달로 인한 제품의 수명주기가 짧아질수록,각

수출국에 한 기술규제,규격, 합성평가 차,제품의 라벨링 등과 같은

업무에 과도하게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한 부분을 비 세장벽의 일부로

서,즉 기술장벽으로서 인식하게 되었다.

수출기업들에게 부정 인 향을 주고 있는 이러한 기술장벽에 한

GATT 1947은 제3조7),제11조8),제20조9)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을 뿐이었으

며10),GATT 조항에 따른 규율만으로는 이러한 기술 장벽들을 보두 규제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이의 개선을 한 노력이 다자간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이의 일환으로 기술장벽이 규제무역에 미치는 향에 한 검토를 하게 되었

고 무역 제한 요소의 완화노력으로 몇 년간의 형상 끝에 1979년 등경라운

드에서 복수국간 정(plurilateralagreement)의 하나로서.32개국GATT회원

국들은 ‘무역에 한 기술장벽 정(TBT)’에 서명을 하게 되었다,이 정은

이후 StandardCode(이하 ‘표 정’이라함)로 불리게 되었다.표 정에서

7)GATT제 3조 NationalTreatment(내국인 우)

8)GATT제11조 GeneralEliminationofQuantiativeRestrictions(수량제한의 일반 철폐)

9)GATT제20조 GeneralEliminations(일반 외)

10) Alan O.Sykes,Product Standards for Internationally Integrated Goods Markets,

WashingtonD.C.:TheBrookingsInstitute,1995,p.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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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술규제,규격과 합성평가 차의 비,채택 용 등에 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표 정이 동경라운드의 다른 어떤 정보다도 많은 국가가

서명하여,성공 인 정이라고 생각하는 일반 인 견해들에도 불구하고,표

정은 114개 GATT회원국 에 38개 회원국11)만이 가입한 복수국간 정

으로, 정 참여 회원국들의 수가 사실상 매우 미미하 다.

한,기술기 과 합성평가 차에 한 리와 집행이 앙정부 이외의

지방정부와 비정부기 에서 상당수 이루어지고 있는 을 감안하 을 때,표

정에서는 지방정부 비정부기 의 이행의무가 확보되지 않았으면,표

정의 용 할 범 가 모호하 다.이러한 미비 에 한 보완의 필

요성이 두되었고,이를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본격 으로 상하게 되었다.

동경라운드에서 시작된 표 정은 우루과이라운드에서 TBT 정으로 채

택되어 WTO 정의 주요 부분이 되었으며,회원국의 의무 가입 상인 다

자간 정(plurilateralagreement)으로 강화되었다.TBT 정은 동경라운드의

표 정을 부분을 포함하 으며,몇 가지 미비사항에 해서는 보완하

다. 한,TBT 정은 기존의 제품 그 자체에 한 규제와 표 에만 용되

었던 표 정과는 달리 련 공정 생산방법 등 최종제품이 만들어지는

방법에도 용됨으로써 그 용범 가 확 되었으며,표 정 보다 훨씬 다

양한 합성평가 차를 규정하고 있다.

한 TBT 정은 표 정에 비해 그 용 상 범 도 확 되어,지방정부

비정부기 의 활동 그리고 자율 인 표 의 설명 용에까지 용되었

다.이외에도 동경라운드의 표 정은 농산물과 공산품을 통합하여 용

상으로 하 으나,WTO 정은 이를 분리하 다.즉,농산물의 특성을 고려,

농산물과 련 표 기술규정은 새로이 ‘생 식물 상 조치의 용에

한 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혹은,SPS 정,이하 ‘SPS 정 ’이라 함)을 별도로 제정하여 공산

품에 해 용되는 TBT 정과 분리하 다.

일반 으로 상품규격의 표 화는 상품을 둘러싼 이해 계자들의 기술

화를 시키고 시장을 확 시키는 효과를 가져다주며,기술반달의 심화는

11)체결당시에 32개국 이었으나,추후 몇 개국이 더 참여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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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화 상법 의 확 와 더욱 세분화된 표 화를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이와 같은 표 화제도는 이미 지 한바와 같이 일반 으로 각국의 상이한 산

업화 과정 발 속도로 인해 국가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국가

간의 무역에 장벽으로 작용하여 왔기 때문에 ‘표 화에 한 기술성제 조

화’의 필요성이 두되게 되었다.

나.TBT 정의 주요목

TBT 정의 가장 주된 목 은 국내 조치로서의 기술장벽의 설정을 통한 보

호무역의 방지라고 할 수 있다.다시 표 하면,국내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회원국의 주권 행사와 국제무역 공동체에서의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

이 일차 인 심사이자 목 이다.12)

WTO회원국들은 정당한 목 13)을 하여 자신이 하다고 생각하는 수

의 국내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이러한 주권을 TBT 정의

문 제6문이 확인하고 있다.14)회원국은 정당한 목 을 해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그러한 조치가 자의 이거나 부당한 차별 는 국제무역에 한

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않는 한 법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규정한다.

국가들의 조치가 보호주의 인 의도가 없더라도 각 국가의 규정간의 부조

화,기술규정/표 의 작은 차이로 인하여 결과 으로 무역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GATT 시 에는 이러한 국가들의 조치를 비 세장벽

에 한 일반 규정으로만 규율하고 있었을 뿐,기술장벽만을 다룬 특별규

정을 두지 않았다.그리고 한 사 행 자(privateactors)들의 행 는 규율

할 방법이 없었다.WTO의 출범과 함께 발효한 TBT 정은 국가들이 정당

12)Koul,Guide to the WTO and GATT:Economics,Law and Politics,KluwerLaw

International,2005,p.417.

13)TBT 정 제2.2조는 정당한 목 에 해당하는 국가안보,기만 행의 방지,인간의 건강 는

안 의 보호,동식물의 생명 는 건강의 보호,환경보호 등을 시하고 있다.

14)TBT 정 자체에는 문(Preamble)이라는 말이 나타나있지 않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소기

은 US-Shrimp,WT/DS58/AB/R EC-TariffPreferences,WT/DS246/AB/R에서 TBT 정의

서문을 " 문"으로 지칭한 바 있다. 한 서문의 문장들이 WTO회원국들의 공동의 고려사항과

공통의 원칙들을 담고 있으며 TBT 정의 목 과 목표를 명시하고 있다는 에서 국제법의 '

문'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Wolfrum,etal,WTO–TechnicalBarriersandSPS

Measures,MaxPlanckCommentariesonWorldTradeLaw,vol.3,MaxPlanckInstitutefor

ComparativePublicLawandInternationalLaw,2007pp.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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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목 을 해 기술규정 는 표 을 채택하는 것을 인정하는 바탕 에 자

의 이거나 부당한 조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하며(제6문)국제무역에 불필요

한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규율(제5문)할 목 을 가진다.그리고 제3조를 통하여

비정부기 도 규율 상으로 포함시켜 수하여야 할 의무와 앙정부의 책임

을 규율하고 있다. 한 TBT 정은 국제규범과 다른 표 의 제정,상품의

성능이 아닌 디자인을 기 으로 한 표 의 제정,국내상품과 수입상품간의

상이한 검사 인증시스템의 용,수입상품에 해 수출국이 시행한 검사

인증 결과의 불인정,투명성 부재 등의 문제를 다루기 해 구성 된 바

이들 문제에 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이로써 무역의 원활한 흐름이 가능

하게 되고,결국 "furthertheobjectivesofGATT1994"라는 표 을 통해 제

2문이 제시하는 GATT 1994와 TBT 정의 공통의 목 ,즉 자유롭고 측

가능한 국제무역을 통해 회원국과 그 국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는 목 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15)

2.TBT 정의 주요 내용

가.기술규정(TechnicalRegulation)

기술규정의 정의는 TBT 정의 부속서 1.1에서 내리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

과 같다 “ 용 가능한 행정규정을 포함하여 상품의 특성 는 련 공정

생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으며 그 수가 강제 인 문서.이는 한 상품,공정

생산방법에 용되는 용어,기호,포장,표시, 는 상표 부착 요건을 포함

하거나 으로 이들만을 취 할 수 있다.”

EC-Asbestos와 EC-Sardines에 한 상소기 의 보고서는 부속서 1.1에서

제시하는 ‘기술규정’에 한 정의가 세 가지의 핵심 요소에 기 하고 있다

고 설명한다.16)첫째,문제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문서에

명시 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둘째,식별된 상품에 용되는 문서

15)이민아,“TBT 정과 환경라벨링 제도;WTO 주요 회원국들의 환경라벨링 제도를 심으로”,

고려 학교 학원 법학과 석사학 논문,2011,pp.20-21.

16)AppellateBodyReport,EC-Asbestosparas66-70;AppellateBodyReport,EC-Sardinespara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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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품의 특성을 한 가지 이상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셋째,문서에 나타나

있는 상품의 특성 등에 한 수가 강제 이어야 한다.이 논문의 심사인

환경라벨링 그에 한 수가 강제 인 것은 기술규정에 해당된다.

기술규정은 제2문의 ‘이러한 목 ’,즉,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의 래를

방지할 목 을 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첫째로는 ‘목 이 정당

할 것’이고 둘째로는 기술규정이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할 것’

인데,무엇이 정당한 목 인지는 제3문에 시17)하고 있으므로 무엇이 ‘불필

요’한 장애를 구성하는지를 알아야 한다.우선,필요(necessary)라는 단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아직 TBT 정상의 ‘필요성’의 의미를 분석한

GATT/WTO 결은 존재하지 않는다.다만,GATT 제XX조(b) (d)18)의

‘필요한’의 의미는 GATT의 여러 례에서의 정의를 통해 확립되었다.

한편 TBT 정은 회원국들이 기술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경우 존재하거나

완성이 임박한 련 국제표 을 사용하도록 하여 기술규정과 표 을 국제표

을 기 으로 하여 조화시킬 것을 규정한다.국가들의 일방 인 표 의 제

정은 국제무역에 부정 인 향을 수 있으나,이 게 국제표 을 심으

로 하여 조화가 이루어지면 국가마다 상이한 요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어려움

으로 나타나는 무역기술장벽의 무역제한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국가들의 국내 기술규정 표 을 조화시키는 것은 국제무역을 크게

원활하게 해 다.회원국들의 국내 기술규정 표 을 국제표 에 일치시키

면 수출업자들이 서로 다른 수입시장의 다양한 조건에 부합하기 하여 시간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고 무역에 한 기술장벽의 무역 제한 효과를

17)제2.2조는 기술규정의 형태로 무역에 한 장애물을 형성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당한 목

을 제시하고 있다.제3문은 국가안보상 요건,기만 행의 방지,인간의 건강 는 안 ,동

식물의 생명 는 건강의 보호,그리고 환경보호를 나열하고 있으나,앞에 사용된 "interalia"로

부터 이 조항의 정당한 목 은 시일 뿐 여기에 명시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VandenBossche,p.,“WTORulesonTechnicalBarrierstoTrade”,MaastrichtFacultyof

LawWorkingPaper,2005/6,p.17.

18)GATT1994제20조(b)의 “인간,동물 는 식물이ㅡ 생명 는 건강을 보호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그리고 (d)의 “통 의 시행,제2조 제4항 제17조 하에서 운 되는 독 의 시행,특허권‧

상표권‧ 작권의 보호,그리고 기만 행의 방지와 련된 법률 는 규정을 포함하여 이

정의 규정에 불합치 되지 아니하는 법률 는 규정의 수를 확보하기 하여 필요한 조치“가

동일한 여건이 지배 인 국가 간에 자의 이거나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거나

국제무역에 한 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용되지 아니한다면 GATT1994의 어떠한

규정에 해서도 일반 외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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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국제무역을 용이하게 해 다.국제표 의 요성은

TBT 정의 문에도 표 되어있는데,국제표 이 생산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국제무역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뿐만 아니라,선진국으로부터 개도국으로

의 기술이 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더욱 그 요성이 인정된다.

그 다면,TBT 정이 말하는 ‘조화’는 무엇인가.조화란,기존에 국가들이

각자의 요건을 설정하던 동일 분야에 해 여러 국가가 동일한 표 을 도입

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조화는,완 히 새로운 표 의 제정이

될 수도 있고,가장 합리 인 표 의 구성 는 채택 과정에서 가장 향력

이 있는 참가국의 표 을 채택하는 것일 수도 있다.

조화는 TBT 정의 심으로서,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데,(i)회원국의

TBT 조치의 기 로서 국제 표 의 사용 무역에 상당한 ,(ii) 향을 미치는

기술 규정의 정당화,(iii)제2.5조 하의 입증 책임의 완화,그리고 (iv)국제 표

화 기구에의 참여 등이다.

나.표 (Standard)

국내표 은 기술규정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나,표 의 합치 여부는 시장

근이 허용되기 한 필수 인 제조건이 아니다.표 의 정의는 부속서

1.2에서 내리고 있다:“규격,지침 는 상품의 특성 는 련 공정 생산

방법을 공통 이고 반복 인 사용을 하여 규정하는 문서로서,인정된 기

에 의하여 승인되고 그 수가 강제 이 아닌 문서.이는 한 상품,공정

는 생산방법에 용되는 용어,기호,포장,표시 는 상표 부착요건을 포

함하거나 으로 이들만을 취 할 수 있다.”

정의에 따르면 기술규정과는 달리 표 은 그에 한 수가 강제 이지 않

다.기술규정과 마찬가지로 표 의 정의는 명시 으로 라벨링을 규율 상으

로 삼고 있으며,따라서 환경라벨링 자발 라벨링은 표 의 정의에 포섭

된다.표 은 비록 강제 이지 않으나 사실상(defacto)많은 경우 시장 근

에 한 장벽으로 작용한다.그러나 규율의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표

이 정부기 에 의해서만 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사 기업에 의해서도

채택 용이 되기 때문에 기술규정의 조항들을 그 로 표 에 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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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없다.따라서 제4조와 부속서3의 표 의 비,채택 용에 한 모범

행규약(이하 모범 행규약이라고 한다)은 서로를 보완하면서 이러한 상황

을 규율하도록 규정이 마련되었다.부속서3은 여러 면에서 기술규정 련

TBT 정의 규정들을 반복하건 그에 비추어 표 기 이 운 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법 틀을 종합 으로 마련하는 한편,제4조는 WTO회원국들이 어떻

게,그리고 어느 범 까지 자국 토에서 모범 행규약을 이행할지를 제시한

다.표 의 비,채택 용에 한 TBT 정 제4조는 제1항에서 모든 회

원국에게 동 정의 부속서3으로 마련된 모범 행규약에 따른 의무를 부여한

다.회원국들은 자국의 앙 정부19)표 화 기구가 모범 행규약을 수락하

고 수할 것을 보장하며,자국 토 내의 지방정부와 비정부 표 기 그리

고 지역 표 기구가 모범 행규약을 수락하고 수하도록 가능한 합리 인

조치를 취한다고 규정한다.

자발 라벨링에 용될 수 있는 TBT 정상의 의무는 부분 모범 행규약

에 포함되어있다.자발 환경라벨링이 모범 행규약의 용을 받을지는 그

제도를 용하는 기 이 모범 행규약의 의미상 표 기 인지 그리고 표 기

이 규약을 수락하 는지에 달려있다.우선,부속서3.B는 앙 정부기 ,지

방 정부기 는 비정부 기 을 불문하고 WTO 회원국의 토 안에 있는

표 기 ,하나 는 그 이상의 회원이 WTO회원인 정부 지역표 기 ,그리

고 하나 는 둘 이상의 회원이 WTO회원국의 토 안에 존재하는 경우의

모든 비정부 지역 표 기 을 ‘표 기 ’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이 정

의가 완 해지기 해서는 부속서1의 ‘앙 정부기 ’,‘지방 정부기 ’ ‘비

정부기 ’에 한 정의 그리고 더 나아가 ISO/IECGuide220)의 ‘기 ’의 정의

를 추가 으로 참고하여야 한다.그런데,TBT 정에서 제시하는 정의는 매

우 넓고,이 기 들이 부속서1.2(표 의 정의)에서 표 을 승인하는 '인정된

기 '이라면,이 기 들이 승인하는 수많은 문서에 포함되는 다수의 자발

환경라벨링은 동 규약의 용을 받게 된다.제4조에서 회원국들의 앙정부

19)TBT 정 부속서1.6 앙 정부기 : 앙 정부,그 부처 는 당해 활동에 하여 앙 정부의

통제를 받는 모든 기 을 의미한다.

20)ISO/IEC Guide2:GeneralTermsandTheirDefinitionsConcerningStandardizationand

RelatedActivities(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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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기 은 규약을 수락하고 수해야 하므로 국가 표 기 에 의해 운 되

는 자발 라벨링 제도들은 규약의 용 상이 된다. 한,기타 정부 부처의

표 의 용도 앙정부의 통제를 받는 경우에는 앙정부기 의 행 가 되

므로91)그 부처가 집행하는 자발 환경라벨링도 규약의 용을 받게 된다.

즉,모범 행규약은 앙정부기 이 승인하는 자발 환경라벨링을 체로

규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지방 비정부 표 기 은 반드시 모범 행규약 상의 의무를 수락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들이 운 하는 자발 환경라벨링 제도는 사안별

로 규약의 용 여부를 살펴 야 할 것이다.그러나 제4.1조에서 명시하는 바

에 따르면 앙 정부기 은 지방 비정부 표 기과들이 규약을 수락하고

수할 것을 보장해야 하므로 결과 으로는 이들 표 기 이 운 하는 자발

환경라벨링 역시 부분 모범 행규약 상의 의무의 용을 받고 그에 합

치할 것이 상된다.즉,결론 으로는 자발 환경라벨링은 그것이 정부주도

로 이행되어지든 민간 주도로 이행되어지든 모두 모범 행규약상의 의무를

수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모범 행규약을 수락하는 표 기 은 D항부터 Q항까지의 의무를 진

다.그 에서 특히 D항은 WTO 회원국의 표 기 이 표 을 비,채택

용을 할 때 WTO 회원국 토의 상품에 하여 자국의 동종상품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의 동종 상품에 부여하는 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우를 하

여야 한다.여기서 “자국의 동종 상품 그리고 다른 모든 국가의 동종상품”이

라고 함으로써 국내생산이 존재하는지와 무 하게 표 이 채택, 용될 수

있으며,그 경우 외국 상품에 용될 수 있는 모든 표 은 모범 행규약상의

제반 의무를 존 해야 한다는 것을 표 했다고 할 수 있다.D항은 기술규정

에 용되는 제2.1조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다.

E항은 기술규정과 마찬가지로 표 역시 필요성 원칙의 용을 받는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고,F항은 제2.4조와 거의 동일한 표 으로써 국제표 에 입

각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이 외에도 조화를 한 규정 투명성을 보장하

기 한 규정이 모범 행규약 G항부터 P항까지에 나타나있다.이 조항들은

기술규정의 조항들과 매우 흡사하면서도 특히 필요성 요건 국제표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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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와 련하여 차이 을 보인다.

다. 합 정 차

기술규정과 표 에 공통 으로 용되는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들은

합 정 차와 련된 의무들을 규정하고 있다.‘기술규정 는 표 의 련요

건이 충족되었는지를 결정하기 하여 직 는 간 으로 사용되는 모

든 차’를 의미하는 합 정 차는 특히 ‘표본 추출,시험 검사,평가,검

증 합 보증,등록,인증과 승인,그리고 이들의 결합을 포함’한다.

TBT제도는 그것이 기술규정 는 표 에의 부합여부를 검증 는 평가하

기 한 수단을 제공하는 한 합 정 차 련 의무를 수하여야 한다.

TBT 정이 합 정 차에 한 규정을 두는 이유는 합 정 차가 기술

규정과 표 에 더하여 세 번째의 무역 기술장벽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

문이다.수출국에서 이미 한 차례 기술규정 표 에 부합하는 상품이라고

정이 되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수입국의 주무당국이 자국 시장으로 진입하

는 외국 상품이 자국의 표 과 합치하는지를 재차 확인하려고 들 경우, 복

되는 정 차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련 상품이 수입국의 시장으로 진입

하는데 장벽이 된다.

이러한 무역제한 효과를 최소화하기 하여 TBT 정은 제5조 제7조,

8조를 규정하여 합 정 차에 한 일반 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3.TBT 정 운용 황 분석

가.연도별 TBT 통보 건수

WTO 회원국은 TBT 정문 제10조 6항에 의해 신규 기술규제가 제정되

거나 기존의 기술규제가 개정될 때 이를 TBT 원회에 통보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특히 TBT 정문 제2조 9항에는 제ㆍ개정된 기술규제가 다른 회원

국의 무역에 한 향을 미친다고 단되는 경우 WTO TBT 원회에

통보문을 고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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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부터 2010년까지 총 1만 2,935건의 기술규제가 신규 제정 는 개정

되었다.1995년 이후 완만한 증감을 반복하던 기술규제 통보 건수는 2005년

부터 격히 증가하 고 2009년에는 최고치인 1,490건을 기록하 다.2010년

에는 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한 1,420건을 기록하 으나,21)2006년의 875건

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1997년,2003년,2009년에는 모두

년 비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 는데,이는 각국의 기술규

제 도입 배경과 세계 경기침체가 무언가 연 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2-2>연도별 기술규제 통보문 황 국가분류

자료 :장용 외,:무역상 기술장벽(TBT)이 무역에 미치는 향과 정책 응방안,「연구보고

서 11-14」, 외경제정책연구원,2011,p.33.

WTO에 통보된 기술규제를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2010

년 재 선진국이 31%,개도국이 69%를 차지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해 개도

국의 통보문 비 이 높음을 알 수 있다.1995년 당시 선진국 비 은 87%,개

도국 비 은 13%로 선진국이 압도 으로 높은 비 을 차지하고 있었으나,선

진국의 통보 건수는 차 감소한 반면 개도국의 통보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

21)2010년의 감소 상에 해 기술규제 도입 건수 감소보다는 WTOTBT 정 제5.6조에 근거하

여 각국이 통보를 하지 않은 결과로 인한 것이라는 문가의 의견이 있다.WTOTBT 정 제

5.6조는 도입되는 기술규제가 국제표 에 부합되는 경우 통보의무가 면제됨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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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보 다.2001년에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 비 이 거의

같아졌으며 이후 개도국의 통보 건수는 지속 으로 증가하여 선진국의 통보

건수를 상회하고 있다.2007년 이후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통보문 건수 비

의 격차는 지속 으로 커져,2010년에는 비 기 최 격차를 보이고 있다.

나.국가별 TBT 통보건수

2006년부터 2010년까지 TBT통보 건수에서는 국이 총 600건으로 다 통

보 건수를 기록하 고 미국 438건,이스라엘 356건,EU 255건 등이 뒤를

잇는다.특히 국의 경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TBT 통보 건수가 64건에

서 201건으로 증하 으나 2010년에는 통보 건수가 60건으로 폭 감소한

특징을 보인다.

WTO하에서 집계를 시작한 1995~2010년 기간의 통보 건수에서 국

은 총 763건으로 미국에 이어 2 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의 WTO 가입이

2001년에 이루어진 을 감안했을 때, 체 건수에서도 국의 TBT통

보 건수가 압도 으로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특히 총 통보 건수에서 2006년

이후의 통보 건수가 차지하는 비 이 78.6%로 높아 최근에 신규 기술규제의

도입 개정이 극 으로 이루어져왔음을 알 수 있다.

국은 WTO의무 이행 자국 기술의 국제표 에 한 조화를 목 으로

다수의 기술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국의 기술규제 통보 건수가 2009년

201건을 기록한 이후 2010년 60건으로 감소한 것은 2001년 이후 계속 추진되

었던 WTO/TBT 정 이행을 한 기술규제 제ㆍ개정 작업이 2010년도에 들

어 안정화 단계에 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그러나 국 한

WTOTBT 정문 제 5.6조에 의거 신규 기술규제에 한 자의 해석을 통

해 통보를 하지 않음으로써 명시 통계를 이는 략을 취한 것으로 보인

다는 문가의 의견이 있다.따라서 이와 련된 국의 기술규제에 해 보

다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간다, 냐 등 아 리카 국가와 바 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 GCC

회원국22)역시 통보문 건수가 상 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특히 우간다

는 2010년 통보 건수가 139건으로 가장 높았고,바 인,카타르,사우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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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오만 등 걸 지역 국가들의 경우 2006년 이후의 통보 건수 비 이 각

각 98.2%,98.1%,100%,94.3%로 매우 높다.이는 최근 걸 표 (GSO:Gulf

StandardOrganisation)을 채택하기 해 기술규제 건수가 증가했기 때문으

로 기술규제 차의 투명성을 증 시키고 국제표 과의 조화를 이루기 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우간다, 냐 등 아 리카 국가들의 경우도

GCC회원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로 국제표 부합화에 따른 결과로 분석

된다.

2006~10년 TBT통보 건수의 다른 특징으로는 개도국의 통보 건수 증가

를 들 수 있다.2006~10년 기간의 일본이나 캐나다,스 스 등 선진국의 통보

건수는 총 건수의 30% 에 불과하며,미국만이 54.6%를 기록하여 동

기간 통보 건수 비 이 상 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반면 국,

냐,바 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은 2006~10년 통보 건수가 70% 이상

을 차지하면서 최근 TBT통보 건수가 격히 증가한 국가로 분류된다.

한국의 경우 2006~10년 TBT 통보 건수는 총 201건으로 동 기간 통보건수

기 으로 10 를 차지하고 있다.2006~10년 5년간의 통보 건수는 이 10년

을 포함한 우리나라 총 통보 건수의 51.1%를 차지하여 한국도 최근 TBT 통

보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실제로 2006년 29건이었던 TBT

통보 건수는 2007년과 2008년에는 각각 37건과 33건으로 증가하 고,2009년

에는 57건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산업별 TBT 통보건수

2006~10년의 WTO TBT 통보문을 산업별로 분류해 보면 기기계가 371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무/화학이 279건,일반기계가 265건,가공1차산품이

264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기기계의 통보문 건수는 1999년부터 증가 추세

로 2009년에 109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0년 69건으로 감소하 다.

2006~10년 기기계의 통보 건수는 체 기기계 통보 건수의 59.4%로 최근

5년간 통보 건수가 증하 다.동 기간 동안 기기계 련 통보문 안

22)걸 력회의(GCC:GulfCooperationCouncil)회원국:사우디,바 인,카타르,쿠웨이트,오만,

U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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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통보가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과 통신 무선통신이 각각

24.0%,14.6%를 하고 있다.

고무/화학의 경우 2004년까지 증가 추세를 유지하다 2005년부터는 일정 수

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는데,2010년 통보 건수는 60건에 이른다.2006~10

년 동안 고무화학에서는 인간의 건강,환경보호,안 에 한 통보 건수가 비

슷한 비 으로 체 통보 건수의 83.2%를 차지하고 있다.

일반기계의 통보 건수는 2002년 이후부터 증가하다 2009년 81건으로 최고

치를 기록하 으며 2010년에는 57건으로 감소하 다.2006~10년 통보문은 안

에 한 통보문이 49.8%,환경보호에 한 통보문이 41.9%로 체의

91.7%에 이른다.

가공1차산품의 통보문은 2001년에 증한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 2009년에

78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하 으며 2010년에는 55건으로 감소하 다.2006~10

년 동안 가공1차산품의 통보문 식품 기 이 61.0%,라벨링이 14.4%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6년 이후 식품 기 에 한 통보문이 더욱

증가하 다.

이처럼 기기계,고무/화학,일반기계 부문의 통보문 건수가 많은 것은 기

술집약 인 산업일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며 이에 한 규격화

ㆍ표 화 작업이 더 활발하기 때문이다.그리고 이 산업들은 안 환경보

호에 한 통보 건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한 가공1

차산품의 경우 자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특성상 통 으로 통보 건수가 높

은 산업 하나이다.

라.목 별 TBT 통보 건수

2006~10년의 TBT 통보문을 목 별로 분류하면 사람의 건강 는 안 의

보호를 한 규제가 총 3,725건으로 체 통보 건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연도별로 사람의 건강 는 안 의 보호에 한 통보건수를 살펴보면

2006~07년에 비해 가장 최근에는 그 비 이 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9년과 2010년에도 여 히 체 통보 건수에서 각각 45.8%와 45.5%를 차

지하고 있다.다음으로는 기만 행 방지 소비자 보호가 2006~10년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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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건수의 14.6%를 차지하 고,환경보호(8.7%),품질요건(7.5%),새로운

국제법규 기술의 채택(5.3%)등이 총 보고건수 비 5% 이상의 비 을

차지하 다.

동식물의 생명 는 건강의 보호,무역원활화,비용 감 생산성 향상,국

가안보요건 명시되지 않음은 2009년과 2010년에 건수가 폭 증가하는 특

징을 보인다.무역원활화의 경우 2006~08년 사이 2~4건 정도 통보되던 것이

2009~10년에는 각각 24건,88건으로 증가하 고 비용 감 생산성 향상에

한 통보 건수도 통상 2~4건 정도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 34건,2010년에

10건으로 증가하 다.동식물의 생명 는 건강의 보호도 통보 건수 기 으

로 약 1% 내외를 차지하면서 통상 10여 건이었으나 2009년과 2010년에 56건

씩으로 증가하 고, 체 통보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 도 각각 2.5%와 2.9%

로 증가하 다.

마.특정무역 안(STC)분석

WTO 회원국은 신규 는 시행 인 기술규제가 교역상 국의 수출에 부

정 인 향을 미칠 경우 TBT 원회 정례회의23)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는데,이를 특정무역 안이라고 한다.특정무역 안은 각 회원국의 신규 기술

규제 통보문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미 실행되고 있는 기존의 기술규제에 한

내용 한 의제로 다루고 있다.

TBT 통보문의 내용은 기술규제의 추세 특징에 한 정보를 얻는 데는

용이하나,통보문 에는 단순한 국제표 과의 일치 등에 한 것이 다수 포

함되어 실제로 기술규제가 무역 상 국의 수출에 향을 주었는지에 해서

는 알 수 없다.특정무역 안은 신규 는 시행 인 기술규제에 해 무역

상 국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규제가 실제로 무역

에 부정 인 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악할 수 있는 간 인 정보를 제공

한다.

TBT 원회에서 논의된 특정무역 안은 1995년 WTO 출범 이래 반

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2010년까지 제기된 특정무역 안은 총

23)연 3회(3월,6월,11월)스 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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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건으로,2002~05년에 다소 감소 추세이던 특정무역 안은 이후 2009년까

지 빠르게 증가하여 2009년에 총 75건으로 증가하 으며,2010년에는 총 61

건의 특정무역 안이 논의되었다. 한 2007년부터는 신규로 제기된 안뿐

만 아니라 기존 회의에서 해결되지 못한 안 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사실은 최근 TBT 원회에 한 회원국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과 함께,무역장벽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규제가 계속 증가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1995년부터 2009년까지 특정무역 안을 가장 많이 제기당한 국가는 EU로

특정무역 안 제기건수가 58건으로 가장 많고, 국 30건,미국 28건,한국

18건의 순으로 나타난다. 국의 WTO가입년도가 2001년임을 고려할 때,

국에 한 특정무역 안 제기건수가 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에는 이러한 순 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미국에 한 특정무역 안

제기 건수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EU에 한 제기건수가 5건, 국에 한

제기건수가 4건이었다.한편 한국의 기술규제에 한 특정무역 안의 총 건

수는 20건으로 4 를 차지하고 있다.1995년 이후 한국의 기술규제 통보문

건수가 393건으로 상 10 에 불과한 것을 고려해보면 특정무역 안 피제기

건수가 높은 수 이라고 할 수 있다.

반 로 특정무역 안을 가장 많이 제기한 국가 역시 EU로,2010년까지 총

제기건수 136건을 기록하여 가장 많은 특정무역 안을 제기당함과 동시에 다

른 국가의 기술규제에 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미국이 114건으로 EU와 함께 특정무역 안 제기 건수에 있어 압

도 으로 높은 순 를 기록하고 있으며 캐나다 46건,일본 41건의 순으로 나

타난다.특정무역 안을 제기한 상 10 권 국가는 피제기 국가와 체로

일치하나 EU,미국,캐나다,일본,호주,스 스 등 선진국의 비 이 높은 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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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환경무역장벽

1.환경과 무역과의 계

최근 세계경제가 단일화되면서 한 나라의 경제가 외부문으로부터 받는

향이 속히 증 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정책이 각국의 국내경제와 국제경

쟁력에 미치는 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규제가 국제경쟁

력과 무역패턴에 미치는 향이 정책당국에 단히 주요한 이슈로 두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세계 인 공업화에 따른 오염 증 로 환경이 심각한

을 겪게 되자 이를 방지하기 한 책을 강화하고 있다.그러나 각 국가의

경제 수 과 사회 ·정치 지리 여건의 차이로 환경오염에 한 억

제노력도 국가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유무역과 환경보 의 두 문제에 하여 커다란 상반된 견해차이가

존재하고 있다.자유무역의 옹호론자들은 CATT/WTO체제하에서 무역자유

화의 확장을 주장한다.그들은 ‘성장에는 한계가 없다’는 논리를 펴면서 자유

무역이 경제성장을 진하지만 삶의 토 를 손상시킨다는 환경보호론자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반면 자유무역 반 론자들은 지 까지의

성장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서구경제발 모델의 개발도상국으로의 확장을

통해서만 지속되어질 수 있는데,이러한 방식은 자원소모의 지속 인 증가를

불러올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자유무역은 일반 으로 제한되어져야 하며 국

내경제의 보호와 환경보 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 경제이론에 따르면 환경규제와 국제경쟁력 간에는 상반 계(trade

off)가 존재한다.환경규제조치는 환경비용을 부분 으로 는 완 히 내부화

시키는 수단이다.따라서 오염배출을 이고 환경피해를 이기 해 추가의

비용을 지출하는 기업은 그 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생산비용이 높아진다.이

는 국제무역에 있어 환경규제가 강력한 국가의 생산자는 규제가 약한 국가의

생산자보다 경쟁력면에서 열 에 놓이게 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환경보호에 소극 인 국가와의 강력한 경쟁은 보다 깨끗한 환경

을 필요로 하는 국가로 하여 한 환경규제조치를 주 하게 만들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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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 규제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그 결과

오염집약 인 산업은 활성화되는,반면 환경친화 인 산업은 차 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한 강력한 환경규제를 실시하는 국가의 오염집약 산업은

환경규제가 덜 엄격한 국가로 옮겨 감으로써 산업공동화 문제가 두될 수도

있다.이러한 주장이 으로 옳다면 WTO체제가 추구하는 국제무역의 완

한 자유화는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가 없고,따라서 국가간의 환경규제 차

이를 이유로 한 무역규제조치는 합리화될 수 있다.그러나 이와 반 로 환경

규제가각국의 외경쟁력에 아무런 향을 미치지 않거나 는 향이 있더

라도 그 정도가 아주 미약하다면 그와 같은 이유의 다자간 무역규제는 설득

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들은 환경규제가 환경민감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킨

다는 통 견해와는 달리 오히려 환경규제가 기업의 기술 신 등을 자극하

여 경 성과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24)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

면 자국의 환경규제가 경쟁 상국보다 엄격하다는 이유로 수입에 규제를 가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한 국가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거나 는 강화

시킨다는 주장이 립되는 가운데 그 가설의 타당성을 실증 으로 검증하기

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이러한 선행연구들은 통 경제이론인

헥셔-오린모형에 바탕을 두고 있는 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 haven

hypothesis)25)과 환경규제가 신을 진함으로써 생산비용을 감소시키고 그

결과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포터가설(porterhypothesis)로 귀결된다.26)

그러나 1970년 부터 시작된 련 연구들은 부분 다자간 환경규제가 본

24)이와 련한 자세한 내용은 MichaelE.Porter(1990),TheCompetitiveAdvantageofNations,

(New York:FreePress.),pp.1-896;MichaelE.PorterandClaasvanderLinde(1995),

“TowardaNew ConceptionoftheEnvironment-CompetitivenessRelationship,”TheJournal

ofEconomicPerspectives,Vol.9,No.4,pp.97-118;PaulWestandPaulSenez(1992),

EnvironmentalAssessmentoftheNAFTA:TheMexicanEnvironmentalRegulationPosition,

ReportpreparedfortheProvinceofBritishColumbia,MinistryofEconomicDevelopment,

SmallBusinessandTrade,pp.69-70.참조.

25)오염피난처가설(pollutionhavenhypothesis)을 한국 내 연구들 에는 ‘환경오염회피가설’로 명

명하기도 한다.

26)ValeriaCostantiniandFrancescoCrespi(2007),“EnvironmentalRegulationandtheExport

DynamicsofEnergyTechnologies,”EcologicalEconomics,Vol.66,No.2-3,p.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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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화된 1995년 이 의 기간을 분석 상으로 삼고 있고,설득력 있는 환경규

제변수의 개발과 모형의 구축이 어려워 동일한 가설에 한 분석 결과도 연

구자마다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국만의 일방 인 환경규제로 자국산업의 경쟁력이 세

계시장에서 불리한 치에 놓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역규제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이 세계 으로 확 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도 경제가 수출

주도 구조를 갖고 있어 환경규제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교역

상국의 환경을 이유로 한 한국 상품에 한 수입규제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한 한 응책을 마련하기 해서는 세계 인 환경규제 강

화조치가 련 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향과 무역패턴의 변화 가능성에

한 면 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환경규제의 유형

무역에 한 환경규제조치의 유형은 제품이나 생산방식에 한 직 규제,

공정 생산방식에 한 규제,경제 수단에 의한 규제로 크게 구별할 수

있다.먼 직 규제에 의한 조치는 제품에 한 규제,공정 생산방식에

한 규제,마크 인증제도를 통한 규제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제품에 한 규제는 제품자체의 특성에 부과되는 환경규제이다. 를 들면,

무게,크기,내용물 는 생물의 종 그리고 재활용도,폐기물유발도 등 제품

자체의 특성과 련하여 제품의 소비 폐기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 환

경 험을 감소 는 최소화하기 한 규제이다.즉 공정 생산방식이 아

닌 최종 제품의 소비 폐기단계에서 환경문제를 유발시키는 제품을 규제하

는 것이다.27)그러나 제품에 한 규제는 환경규제가 미약한 국가에 한 자

국산업의 보호를 한 목 으로 활용되기도 한다.그 이유는 제품에 한 규

제가 생산에도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8)

공정 생산방식(ProcessandProductionMethods:PPMs)에 한 규제는

제품의 생산단계,즉 시장출시 단계에 용되는 것으로 제품의 제조 ·수

27)성 석,『무역과 환경』, : 경,2004,p.26.

28)김기홍․강만옥․강상인․한기주․이해춘,『무역과 환경』, 주:집문당,2005,p.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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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혹은 채집방식에 한 요건을 말한다.오염물질 배출기 ,특정 생산방식

의 사용에 한요건,자연자원의 수확 가공방식에 한 요건 등이 이에

포함된다.공정 생산방식에 한 요건은 수출입시 통 요건의 충족여부에

한 확인이 쉽지 않아 그 확인을 원산지에서의 인증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

가 많다.공정 생산방식에 한 규제는 제품 련 PPMs(product-related

PPMSS)와 제품무 련 PPMs(non-product-relatedPPMs)로 구분된다.제품

련 PPMs는 최종제품의 특성에 향을 미치는 공정 생산방식을 규제하

기 한 요건이고,제품무 련 PPMs는 최종 제품의 특성에 향을 미치지

않는 공정 생산방식을 규제하기 한 요건이다.그 기 때문에,제품무

련 PPMs는 제품수입국이 아닌 생산국(수출국)내에서만 환경문제를 발생시킨

다.제품무 련 PPMs요건에 근거한 무역규제는 각국내 환경기 의 역외

용 경쟁력 문제와 직결된다.

환경마크란 어떤 제품이 동일범주 내의 여타 제품보다 환경친화 임을 소

비자에게 알리기 한 표시로 강제기 이 아닌 소비자 선호라는 시장기구를

이용한 자발 인 환경정책수단이다.환경마크는 제품무 련 PPMs에 한 규

제와 유사한 제품의 생산․소비․폐기단계에 이르는 과정평가(LifeCycle

Assessment:LCA)에 기 하고 있다.그 기 때문에,수입국의 일방 인 환

경여건을 바탕으로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이 경우 환경마크는 개도국에 상

당한 응비용을 동반하는 시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국제무역의 경우 제품 는 공정 생산방식(PPMs)에 한 규제는

기술,시간 비용상의 한계로 그 실효를 거두기가 쉽지는 않다.특히 공정

생산방식(PPMs)에 한 요건은 수출입시 통 요건의 충족여부에 한 확

인이 쉽지 않아 불가피하게 그 확인을 원산지에서의 인증에 의존해야 한다.

그 기 때문에 이의 성공여부는 인증에 한 공신력의 유지에 달려 있다.공

신력을 부여하는 방법은 각국 차원에서 실시하는 인증이 국제기 을 충족할

경우 상호인정하는 방법과 국제기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국제기구에 의

한 표 인 방법은 국제표 화기구(ISO)의 'ISO14000'이다.

경제 수단에 의한 규제는 기업으로 하여 경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향을 고려하도록 부담을 주어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수 에서 생산량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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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록 하기 때문에 경제 효율성이 있다. 한 배출하는 물질에 해 계속

으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에게 오염 감 신에 한 항

구 인 인센티 를 제공한다.그 지만,부담 등의 요율이 낮거나 상황변화

에 신축 으로 웅하지 못하는 경우 그 효과는 기 할 수 없다.가장 표

으로 거론되는 경제 수단은 환경세,배출거래권,부과 , 치 등이다.

환경세는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 서비스 는 생산과 소비행 에 부

과되는 조세이다.즉,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제품 서비스의 생산 소비

와 련된 환경오염 방지 감비용을 생산자 는 소비자에게 직 가

시킨다.배출권거래제도는 특정 오염물질에 해 일정량의 배출권을 설정하

고 정해진 방식에 따라 배출권을 기 분배한 후 인 으로 배출권시장을

형성하여 배출권의 거래를 허용하는 것이다.

배출부과 은 기업이 제품을 생산 제조하는 과정에서 허용기 치 이상

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경우에 배출되는 오염물

질의 양과 질에 따라 부과되는 일종의 세 이다.정부가 설정해 놓은 배출허

용기 을 과하는 경우 해당 기업에 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의 처리에 소

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 을 수하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 이 있다.

마지막으로 치 제도는 소비자 는 생산자가 환경 해성이 크거나 재활

용이 용이한 제품 는 물질에 해 일정 액을 계기 에 치시킨 후 오

염물질을 회수 처리하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환경비용을 감소시켰을 경우

치했던 액을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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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다자간 환경규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하나는 다

자간 환경 약(MEAs:MultilateralEnvironmentalAgreements)이고 다른 하

나는 개별 경제권 는 개별 국가가 취하는 환경규제이다.29)

2009년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되었던 기후변화 약,오존층 보호를 한

비엔나 약 등이 다자간 환경 약의 표 인 이다.다자간 환경 약을

요약하면 다음 <표 2-1>와 같다.

약명 발효연도 주요내용 해당산업

비엔나 약

(몬트리올 의정서)
1988.09.22

-CFC등 오존층 괴 물질 배출 제한

- 기․ 자,반도체 등 CFC물질

사용산업에 한 규제

산업

바젤 약 1992.05.05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과 처리 화학산업

스톡홀름 약

(POPs)
2004.05.05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규제 화학산업

사 통보승인 차에

한 약(PIC)
2004.02.24

-엄격하게 제한된 화학물질(살충제,다

이옥식,퓨란 등 2차 오염물질)규제
산업

기후변화 햑

(교토 Protocol)
2005.02.16

-지구온난화 물질에 한 규제

-에 지 사용과 련된 약
산업

도하개발아젠다

(WTO/DDA)
상 -환경과 무역규제의 연계 산업

자료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요 국제환경 약 환경규제」,2010,p.7.

<표 2-1>주요 국제환경 약

한편 개별 경제권이나 국가가 취하는 환경규제로는 다음 <표 2-2>와 같이

EU에서 취하고 있는 신화학물질 리제도(REACH),폐 기 자제품처리지침

(WEEE),폐차처리지침(ELV),그리고 일본의 가 리사이클법 등이 표 인

들이다.

최근 환경규제는 합의 도출이 어려운 다자간 환경 약보다는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이와 같은 개별 국가의 환경규제는 국가 간

합의 도출이라는 과정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환경규제를 수하지 못하는

29)민 기,“ 로벌 환경규제의 황과 시사 ”,「KIET산업경제」,산업연구원,2010,pp.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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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품이나 산업에 한 제재조치 역시 명확하게 할 수 있다는 에서

많은 국가들이 도입하고 있다.즉,개별 국가는 자국이 설정한 환경기 에 도

달하지 못하는 제품에 해서는 과징 의 부과나 수입 지 등의 제재수단을

통해 환경보호 뿐 아니라 운 에 따라서는 자국산업 보호라는 부차 효과를

얻을 수 있다.30)

이러한 수월성은 2000년 까지만 해도 EU 내에서만 국한되어 논의되고

시행되었던 환경 련 규제가 2000년 반을 넘어서면서 많은 국가로 확산

된 요한 이유 하나일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바마 행정부의 등장 이후 공화당정부 시 의 환경문제에

한 소극 인 응에서 벗어나 극 인 응 차원에서 화학물질 리계획

(ChemicalAction Plan,2009),납함유량 규제(2008),온실가스배출량보고제

(2009)등 다양한 환경 련 규제들을 신설하고 있다.

국 한 환경문제에 한 기존의 수동 응에서 벗어나 자정보제품

오염방지 리법(2007)31)이나 폐기 기 자제품의 회수처리 리조례(2009)32)

등의 환경규제를 도입하 을 뿐 아니라, 화인민공화국순환경제 진법(200

9)33)과 같은 법규도입을 통해 환경보호 환경 련 산업의 발 을 추구하고

있다.이외에도 일본,캐나다 등의 선진국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30)이러한 환경규제는 수입품과 자국 생산 물품에 동일하게 용되어야 한다.

31)《电子信息产品污染控制管理办法》,信息产业部第39号,2007年3月1日.

32)《폐기 가 자제품 회수처리 리조례》를 2008년 8월 20일의 국무원 제2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3)《 화인민공화국 순환경제 진법》2008년 8월 29일 제11기 국인민 표 회 상무 원회 제4

차회의 통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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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규제명 발효 주요 내용 상품목

EU

ELV

(폐차처리지침)
2000

자동차폐차 시 생산자가 비용

부담 재활용 비율의 의무화

자동차

산업

WEEE

(폐 기 자제품처리지침)
2005

폐 기․ 자제품의 회수

재활용 의무화

기 자

산업

EuP

(친환경설계의무지침)
2005

에코디자인이 용되지 않은

에 지사용품목의 시장진입 지

에 지

사용품목

RoHS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
2006

기 자재품 유해물질(납,수은,

카드뮴 등)함유 지

기 자

산업

REACH

(신화학물질 리제도)
2007

일정규모 이상 수입되는 모든

제품의 화학물질 등록 허가
산업

자동차온실가스배출규정 2012
2012년부터 신차 CO2배출기

의무화

자동차

산업

미국

CAFE

(평균연비제도)
1979 자동차의 평균연비 규제

자동차

산업

캘리포니아

폐 기 자제품활용법
2005

폐 자제품에 한 재활용 요

부과
자산업

국

자정보제품

오염 리법
2007

자정보제품에 포함된 6 오염

물질 허용함량 수 여부

자정보

산업

폐기 기 자제품의

회수처리 리 조례
2009

제품 매,수리 A/S업체는

폐기 제품의 회수정보 표시

기 자

산업

순환경제 진법 2009
생산자 증 이해 계자간의

책임부분 명시

기 자

산업

폐가

자제품회수처리

리규칙

2011
자제품의 에코디자인,제품

정보회수 처리강제의무
자산업

일본

PC리사이클법 2003
PC에 포함된 유해물질의

회수 분리처리 의무화

컴퓨터

산업

가 리사이클법 2006
제조업자 수입업자의

리사이클 의무화
자산업

J-MOSS

(특정화학물질 함유표기법)
2006

기 자기기 특정 화학물질

표시방법

기 자

산업

자료 :1.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2010),p.7.

2.민 기 (2010),p.43.

<표 2-2>개별 국가의 환경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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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환경규제가 무역에 미치는 향

환경편익(environmentalbenefits)이란 환경자원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가 인

간사회에 제공하는 환경면에서의 이익이나 서비스를 말한다.종래 통 인

경제학에서는 이런 종류의 편익은 자유재(freegoods)혹은 공공재(public

goods)의 일종으로 간주되었으며, 한 어도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가치

를 갖지 않는 것으로 취 하 다.그 이유는 이런 편익을 제공하는,이른바

환경자원(environmentalstock)이 양 ․질 으로 비교 풍부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통상 으로는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환경 괴가 진행된 오늘날에는 이런 편익을 제공하는 환경자

원이 양 으로 고갈되었거나 질 으로 크게 나빠졌기 때문에 이런 편익 자체

가 일종의 희소재(scarcitygoods)로 바 고 있다.이에 따라 환경자원이 요

소가격,요소집약도,무역규모,무역편향,무역이익,국민후생,교역조건,국민

소득,국제수지 투자 등에 막 한 향을 미치게 되었고,결과 으로 비교

우 론에 입각한 무역패턴의 변동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효율성의 견지에서 볼 때 공해를 집약 으로 발생시키는 부문

(pollution-intensivelyproducingsectors)은 그 지 않은 다른 부문에 비해

상 으로 산출량 단 당 량의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보이지 않

은 보호(hiddenprotection)를 받게 된다.따라서 오래 부터 경제학자들은 부

의 외부성(negativeexternality)의 왜곡 인 향을 인정해 왔으며34)이에

하여 모든 사회비용의 내부화를 한 해결방법으로서 제도 인 조치

(institutionalarrangements)35), 상과 재산권 인정(bargainingandproperty

rightassignment)36), 차의 최 화37)등을 제시해 왔다.

34)ArthurCecilPigou(1952),TheEconomicsofWelfare,(St.Louis:TransactionPublishers),

pp.1-876;Ezra J.Mishan (1971),"The Post-WarLiterature on Externalities:An

InterpretativeEssay,"JournalofEconomicLiterature,Vol.9,pp.1-28.

35)AllenV.Kneese(1964),TheEconomicsofRegionalWaterQualityManagement,(Baltimore:

JohnsHopkinsPress),pp.1-215;AlvinK.KlevorickandGeraldH.Kramer(1973),“Social

choiceonPollutionManagement:TheGenossenschaften,”JournalofPoliticalEconomy,Vol.

2,pp.101-146.

36)RonaldH.Coase(1968),“TheProblem ofSocialCost,”JournalofLawandEconomics,Vol.

3,pp.1-44;JohnHarknessDales(1968),Pollution,PropertyandPrices:AnEssayin

Policy-makingandEconomics,(UniversityofTorontoPress),pp.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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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환경규제비용을 생산비용에 포함시키고 한 제품기 을 설정하게

될 때,국제무역의 수 과 패턴은 당연히 변동할 것으로 지나치게 기 한다

거나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일반 으로는 시장

가격이 사회비용을 반 하지 않는 왜곡된 상태에서 시작되고 있는바,환경규

제의 기본 인 문제 은 바로 이러한 왜곡된 상을 국내 으로나 국제 으

로 시정하는데 있다.이와 같이 환경오염은 일반 으로 외부불경제(external

dis-economies)와 부의 공공재(publicgoods)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서

세계경제에 있어서 시장 기능의 실패(marketfunctionfailure)의 한 상으로

악하여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해서는 외부불경제를 내부화 함으

로써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외부불경제인 기업의 외부비용을 내부

화시키고자 하는 각종의 환경규제조치를 실시하면 환경문제는 어느 정도 해

결될지 모르나,이것은 한편으로는 국제무역 계에 하나의 충격(shock)인 것

이다.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국제무역에 미칠 가능성 있는 충격들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38)

첫째,단기경쟁효과(short-timecompetitiveeffect)의 발생이다.환경규제는

생산비를 인상시키고 국내의 수출 수입 경쟁 산업의 국제경쟁력에 역의

향을 미치며,비용증가의 향이 상 으로 크면 기업은 매액의 감소

혹은 생산의 포기를 겪게 되며 결과 으로는 환경규제산업에서 비환경규제산

업으로의 생산자원의 재분배를 야기하며 동시에 구조 인 재조정이 불가피하

게 된다.

둘째,무역수지효과(balance-of-trade effect)의 발생이다.환경규제비용은

교역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무역수지에 향을 미친다.민일 국내의 환경규

제로 인한 가격변화에 해 수입품․수출품이 받는 향이 탄력 이라면 수

입가격이 수출가격보다 상 으로 비싸지게 되어 무역수지는 악화된다.

37)ThomasH.Tietenberg(1973a),"ControllingPollutionbyPriceandStandardsSystems:A

GeneralEquilibrium Analysis,"SwedischJournalofEconomics,Vol.75,pp.193-203;Thomas

H.Tietenberg(1973b),"SpecificTaxesandtheControlofPollution:AGeneralEquilibrium

Analysis,"QuarterlyJournalofEconomic,Vol.87,pp.503-22;Karl-GöranMäler(1974),

EnvironmentalEconomics:A TheoreticalInquiry,(Baltimore:ResourcesfortheFuture),

pp.1-276.

38)IngoWalter(1975),InternationalEconomicsofPollution,(London:Macmillan),pp.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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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비교우 효과(comparativeadvantageeffect)의 발생이다.환경규제가

생산비에 미치는 향은 생산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상이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환경규제는 무역구조를 변화시킨다.교역이 되는 재화나 용역으로부

터 환경 괴를 회피하는 방향으로 자원의 재분배가 이루어지고,이러한 자원

이동은 국제경쟁상의 비교우 나 무역의 기본 인 구조에 향을 미치고 그

나라의 환경자정능력의 효율성을 증 시킨다.

넷째,요소이동효과(factormovementeffect)의 발생이다.만일 산업이나 기

업이 환경규제로 인하여 경쟁상 불리하다면 환경자정능력이 크거나 환경의

질 수 의 선호도가 낮은 지역으로 생산시설의 입지를 변경시킬 수 있다.

만일 이러한 산업의 지역 이동이 국내 으로 발생한다면 국제경쟁효과(산

업구조의 변경)는 배제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국가간에 있어 입지변화가

있다면 무역흐름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본 기타의 생산요소의 국제간이동

을 야기한다.

다섯째,국제경제정책효과(internationaleconomicpolicyeffect)의 발생이다.

환경규제의 국제 인 차이로 인해 무역정책이 달라진다.즉 환경규제조치로

인한 생산비의 증가 국제경쟁상의 손실이 보상할 목 으로 환경규제기

이 낮은 지역에 있는 기업에 벌과 을 부과시키거나 계 비 세무역장벽

을 통한 보호정책을 요구할 수 있다. 한 동일한 압력이 다른 제한한다는

효과로 작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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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녹색무역장벽

1.녹색무역방벽의 개념과 특징

가.녹색무역장벽의 개념

녹색무역장벽은 환경무역장벽의 일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이는 비 세 장

벽 수입국(주로 선진국가를 가리킴)이 환경과 자연자원보호 그리고 인류

와 동식물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수입상품에 해 입법으로 제정한 일련

의 강제 혹은 자발 제한법규 혹은 략 등을 의미한다.

이는 련한 환경보호 표 과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상품이 품질 표 에 부

합하며,설계,제조,포장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두 환경보호의 요구에 부

합하도록 요구하며,생태환경과 인류의 건강에 험을 래하지 많도록 요구

한다.

녹색무역장벽은 보통 생태환경 보호를 목표로 하며 인류건강 안 과

한 력을 가진 각종 표 이다.이런 법규와 표 은 크게 생존형 표

발 형 표 두 부류로 나 수 있다. 자는 인류의 기본 생존생태정보와

련된 환경표 이다.목 은 인류의 기본 생존 환경과 생존의 환경과 생

존의 기 가 되는 각종 자원을 보호하기 한 기본 생존 환경과 생존의 기

가 높이고 인류의 생존 조건을 개선하기 해 제정한 표 이다.이들은

재와 미래의 안 과 건강에 한 요구를 더욱 고려하 다.

일반 으로 말해서,녹색장벽의 의미에 근거하여 녹색장벽은 넓은 의미의

녹색장벽과 좁은 의미의 녹색장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는 국가 혹은 지

역이 환경보호와 인류 동식물 건강을 지킨다는 이유로 국외 상품의 본국

수입을 막는 목 으로 제정한 여러 무역보호 책이다.후자에서 언 하는 녹

색무역장벽은 환경에 한 무역장벽이다.즉 한 국가나 지역이 생태환경 보

호를 빌미로 국외 제품이 본국에 수입되는 것을 제한하고 무역보호 목 으로

외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해 제정한 비 세성 기술장벽을 가리킨다.39)

39)김우청,“녹색무역장벽이 국농산품수출에 미치는 향과 응 략에 한 연구”,한남 학교

학원 석사학 문,2011,p.9.



- 36 -

나.녹색무역장벽의 특징

녹색무역장벽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형식의 범성이다.20

세기 1970년 이래,기술성 사회는 인류의 건강과 생태환경보호를 해

력 기술성조직과 회의를 통해 일련의 다변 기술성 의를 제정하 다.제품

의 측면에서 볼 때,녹색장벽은 인류의 건강과 련된 단계 제품 즉 식

품과 기본 인 생활용품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일부 완제품과 간

제품도 련된다. 한 녹색장벽은 제품의 개발,생산,그리고 가공,포장,운

송, 매,소비 등 제품의 생명주기 의 모든 단계에 련된다.기술 제한

책이나 표 은 범성이 아주 크다. 향을 미치는 구역 측면에서 볼 때,

일단 한 국가와 나아가 세계로 아주 빨리 확 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킨

다.

둘째,내용의 차별성이다. 재,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은 경제 발 수 이나

기술표 제정에서 아주 큰 차이가 있다.여러 선진국의 첨단기술 수 은 한

차원에 놓여있으며 선진 인 기술과 자 력으로 까다로운 환경표 을 제정한

다.심지어 부분 독 이익을 취하기 해 서로 연명하여 상호 용이 가

능한 환경표 과 검사표 을 수립한다.이런 선진국가와 지역간의 무역은 환

경보호문제로 인한 분쟁을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녹색장벽이 거의 없다.반

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상황은 이와 반 이다.개발도상국은 경제발

수 과 환경표 용 측면에서 선진국가보다 훨씬 낙후한다.제품의 환경보

호책임에 해 그 게 많은 요구를 하지 않는다.선진국이 제정한 기술과 환

경표 등은 외 으로는 공평하고 공정해 보인다.국내외 으로 일치된 무역

정책을 유지하고 부단하게 업그 이드하여 첨단기술력을 받침으로 여러 가

지 무역장벽을 세우고 있다. 한 개발도상국가에 한 무역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다.

셋째,보호수단의 은폐성이다.녹색무역장벽은 보통 아주 강력한 은폐성을

가진다.먼 ,이는 명의상 합법 이라고 묵인된다.녹색무역장벽은 보통 인

류의 건강과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각종 무역법규와 기술성 공약

의 제정과 실시과정에 드러난다.이는 사람들의 악목을 흐려 모두들 자연스

럽게 인류건강과 생태보호에 주목하도록 한다. 한 녹색무역장벽은 쿼터,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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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증 리 책과 비교해서,분배 측면의 차별성을 확실히 피하 기 때문에 반

하기 쉽지 않다. ,세계 평균 수 보다 높은 표 으로 엄격하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검사수속도 빈번하고 복잡하다.그리고 각종 표 은 시시때때로

변동한다.이는 기술수 이 상 으로 낙후한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은 응

하기 쉽지 않은 이다.

넷째, 향의 이 성이다.녹색무역장벽은 하나의 “ 날검”이다.이는 생태

환경보호,인류와 동식물 안 유지를 한 목 으로,그러나 동시에 불합리

한 제한 역할도 있다.첫째,녹색장벽의 출 으로 기술성무역 활동과정 의

일부 부당한 행 로 인해 사실상 세계의 환경을 보장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다른 측면에서 선진국은 녹색무역장벽의 악의 인 추진으로 개발도상국의

기술성 경쟁력을 하시키고 자기들의 시장 할당을 확 하 으며,경쟁력을

높 다. 한 세계자원과 환경을 보호한다는 명 까지도 얻었다.이런 녹색장

벽은 무역보호주의자의 도구가 되었다.

다섯째,형식의 합법성이다. WTO 정문에서는 구성원 국가는 세계자원

을 분류하고 경제성자의 목표에 근거하여 세계 환경문제를 고려하며,우선

으로 상용할 수 있는 자원을 선택한다. 한 항상 환경보호의 사명을 명심한

다.각 구성원 국가는 자연경제발 수 과 서로 부응하는 환경보호 방법을

선택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GATT/WTO 련 규칙에서 체결국가는 인류와 기타 생물의 생명과 건강

을 보호하는 목 하에 세계환경을 보호하고 세계의 진귀한 자원을 약을

약하는 제하에 무역제한과 수입 지를 할 수 있다. 부분 녹색장벽 략

은 본질 으로 한 합리 이다.기술성 공약과 다변무역 의를 근거로 한

것이다.그러므로 당연한 합법성을 가진다.실천 정에서 생활의 질을 개선하

고 환경보호의 녹색가치 을 차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서 각국 소비자

득이 인류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요시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인류와 기타 생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 한 무역 책은

세계 으로 부분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다.그들은 자연히 녹색장벽

의 숨은 목 을 계속 추궁하지 않을 것이다.40)

40)김우청,前揭論文,pp.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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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녹색무역방벽의 운용 황 분석

WTO의 무역기술장벽 원회(TBT 원회)가 회원국들에게 기술규제 제‧개

정 정보를 받아 발표하는 TBT통보문 건수는 2004년 641건에서 2009년 1,495

건으로 2배 이상 증하고 있다. 한 TBT통보문 녹색 련(환경보호

에 지 약)문건 역시 매년 지속 으로 증가하고 있다.2004년 99건에서

2009년 269건으로 2.7배의 증세를 보여 녹색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3> 세계 녹색무역장벽의 운용 추세

자료 :장 숙,“녹색무역장벽의 산업별 향 응과제”,「TradeFocus」,Vol.9,No.19,한국무

역 회 국제무역연구원,2010,p.3.

국가별로는 미국,EU 등 선진국의 기술규제는 매우 치 한 도입과정을 거

치기 때문에 규제건수는 많지 않은 반면 녹색 련 규제비 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국 등을 포함한 신흥개도국의 비 은 2009년 체 TBT통보문

80%에 이르고 있다.

각국은 에 지 약,탄소배출량 감소 환경보호 등을 명분으로 에 지효

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거나 련 제품에 에 지효율 표시를 의

무화하고 있는 추세이다.WTO에 따르면 2008년도에 미국, 국,EU 등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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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회원국에서 68건의 에 지효율 련 기술규제를 신규 도입하 다.이는

같은 해에 집계된 모든 기술규제 1,269건 5.4%에 해당한다.2007년도의

1,043건 25건(2.4%)와 비교할 때 두 배 이상 크게 증가하 다.

<그림 2-4>주요 국가별 녹색무역장벽의 운용 추세

자료 :장 숙,前揭論文,p.5.

국가별로 미국은 녹색 련 TBT통보문 비 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동

시에 세계 으로 증가하는 보호조치에 한 응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

다.WTO에 통보된 미국의 기술규제 문건 녹색 련 비 은 2006년 15%

에서 2009년 37%로 증가하 다.한편 미의회와 무역 표부(USTR)는 각국의

TBT 사례들에 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녹색보호주의 무역장벽에

한 응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EU는 녹색 련 TBT통보문 건수 비 이 선진국 에서도 가장 높아

42.4%에 달하며 세제․살충제 등 유해성물질의 유통 억제 규제,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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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련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2008년 이후 유해물질 사용 규제와 에

지효율성 증 를 한 조치가 시행되었다.이에 따라 이를 심으로 녹색

련 TBT통보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도 기술장벽이 높아지는 EU를 벤치마킹하여,최근 TBT통보문 건수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다.이 녹색 련 규제가 차지하는 비 은 높지 않으

나 차 증가 추세이다. 체 TBT통보문 녹색 련 비 은 2008년

19.2%,2009년 13.4%를 차지하여 미국과 EU에 비해 낮은 수 이다.

그러나 일본과 인도의 녹색 련 TBT통보문이 각각 5건과 2건인 것과 비

교할 때 높은 수치이며 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은 기후변화

환경 련 기술개발 정책을 으로 추진할 정이어서 향후 련 규제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일본의 TBT통보문 총 35건 녹색 련은 5건(환경보호 3건,에 지 약

2건)으로 녹색 련 TBT통보문 건수가 많지 않다.일본의 TBT통보문 건수

가 상 으로 은 이유는 기술장벽으로 분류되지 않는 민간 차원의 보수

이고 폐쇄 인 상거래 습이 지배 이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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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비 세무역장벽이 국무역에 미치는 향

제1 비 세무역규제의 국 집 원인

1.외부 원인

모든 비 세장벽은 까닭 없이 발생할 수 없고,그 뒤에 숨은 경제와 정치

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TBT,환경규제 녹색무역장벽이 주로 국을

상으로 집 되는 내부 외부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이에 한 개선과 보

완책 마련에 도움이 된다.

가.국제환경변화

무역 자유화의 환경 하에서 개발도상국의 노동 경쟁력 우 가 국제무역

쟁을 래했다.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이 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각 나라들은 극 으로 자국무역의 보호수단을 찾아야만 했다.

인류의 건강에 한 심이 증가하고 친 환경 제품에 한 요구는 증가

하고 있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제 무역 기술에 한 제한을 제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합리 인 무역제한은 각국의 자국무역보호를 해 무역장벽

을 만들게 해 명분을 제공해주었다.무역과 련된 기술문제는 더 복잡해

지고 있으며 그 에서 일부분은 이미 TBT 등 비 세장벽으로 용되고 있

다.이것이 바로 무역장벽이 꾸 히 증가되고 있는 객 인 이유가 된다.41)

나.선진국내의 자국 산업보호 압력 증가

첫째,자유 무역화로 인한 선진국의 어떤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내려가고 이

는 선진국의 자국 산업 보호 무역주의의 강화를 래했다.개발도상국의 발

으로 선진국은 국내외의 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다.

41)이가,“WTO체제하의 기술무역장벽이 국무역에 미치는 향”,부산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8,pp.7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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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무역 수지는 악화되고,수입에 타격을 입은 련 산업은 정부보호

의 조치를 받고 있다.미국,일본,EU등 선진국 내 자국의 제조업,농업 등의

통 인 산업 경쟁력은 날마다 쇠퇴하고 있다.경쟁 체제에 있어 시장 지배

력을 유지하기 해,선진국은 끊임없이 국에 기술성무역장벽의 도입을 증

가시키고 있다.이는 국의 수출을 제한하고,국내 시장과 산업을 보호하려

는 목 을 달성하기 함이다.둘째,선진국 국내의 취업하는 압력의 증가한

다. 국 제품의 수입은 선진 국내의 제품에 한 충격이 있기 때문에,당국

내기업의 이윤을 내리고 그것에 의해서 련되고 있는 산업의 고용압력을 증

에 내려가게 하다.이런 사업의 고용 인원수가 떨어지는 것이,노동력의 이

은 한 방향의 요소로,국외는 특히, 국이 련되고 있는 산업의 충격은

게다가 요한 1개의 요소이다.고용압력을 받고 있는 나라들이 부득이 국

의 수출 제품을 제한하고 본국의 해당된 업무의 생산 규모를 보증하여야 취

업을 보증할 수 있다.

다.자의 인 무역장벽에 한 WTO의 한계성

국제 무역 조직은 분쟁의 해결 구조를 창립하지만,그 효과는 유한하다.국

제 무역조직은 단지 요구하는 것이,회원국은 그 법률,규정을 개정해서 재결

을 원하지 않으면 이 회원국의 무역 상 는 법률에 기 로 해서 그 다른 분

야에서 그것에 해서 복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게 하여 강력한 제약하

는 것에 부족 되어서 기술의 장벽을 제거하러 온다.

라.통일 인 국제 표 설립의 어려움

국제무역기 과 국제표 구조의 추진 배경하에서 각국은 모두 상호인증과

표 화의 수단을 통해서 기술 무역 장벽 문제를 해결해보고 있다.그러나 실

제 상황은 국가별,산업별 기술별 다양성과 각국이 구체 인 이 이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근본 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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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내부 원인

가.상 기술 수 의 차이

국의 수출의 제품 구조가 단일하고,제품의 기술 가치가 낮아서 수출 품

질 수 은 훨씬 선진국의 평균 인 수 보다 낮고,어떤 개발도상국과 비교

해도 차이가 있다.과학 기술수 이 낙후하고 기업의 창조 능력이 부족하고

국의 수출 제품이 장기에 방직,경공업 농산품등 노동집약 인 경우가

부분이다. 한 고기술과 고부가 가치의 제품의 비교는 낮고,산업 구조의 발

속도가 미흡하다.

나.기술 발 에 한 표 과 기술규정의 응력 부족

국의 기술규정 련 규정의 불완 하다. 재 국의 기술규정의 수는

으나 조례,규칙,방법의 형식은 자주 나타나고,입법의 단계는 비교 낮

다. 재 국의 련 법률은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화인

민공화국 표 화 법」(1988년),「 화인민공화국 제품 질량 법」(1993년),「

화인민공화국 계량 법」(1985년)이 그것이다.42)

국에서 기술표 ,규정의 제정,가감 장치는 매우 많은데, 를 들면 상무

부,국가계획 원회,세 ,국가의 품질의 감독의 검사 등 각각의 규정의 사

이는 정성에 부족하고, 면 인 기술의 규정의 체계는 아직 형성되지 않

았다.그리고 투명성이 낮다. 국은 2001년 12월11일에 WTO에 가입하고 국

제 무역 조직 문의 을 설립한다. 국 정부 WTO통보국과 수출입 공평 무

역국은 국 체를 계획 으로 분배해서 WTO와 계가 있는 사무에 책임

을 진다. 권 의 설명과 해석을 하고,이 에의 매우 오랜 시간 내, 국

의 정보의 공포와 검색은,문제가 존재해서 거기에서 투명도를 비난되는 것

이 낮다.

둘째,기술표 과 검사 수단의 낙후하다.우선 기술표 의 체 수 이 낮

고 통일되지 못했다.최근 국은 시행하는 기술표 의 종류가 많다.국가 표

,지방 표 , 문 표 기업 표 등이 있는데 체 으로 무 혼란스

42)李軒,“貿易技術壁壘問題 中國的 策研究”，中國成都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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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다.2001년까지 국은 이미 있었던 19,744개 표 에서 국제표 아

8,621항 있고,약 43.7%를 차지하고,고 기술의 표 이 부족하다.19세기 80년

에 국, 랑스 독일 등 국가들이 국제 표 의 이용률이 80%가 되었

다.43)ISO,IEC의는 6159항 채용하고 그 ,채용의가 1878항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ISO는 표 으로 12404항 있어서,IEC은 표 으로 5447항 된다.

이 계산에 근거하고, 국은 실제로 ISO,IEC의 표 을 채용하는 것이 1/10

만 차지하고,개발도상국의 평균 수 보다 낮다.44)각각의 기업의 사이의

기술의 표 도 서로 통일하지 않고,골고루 국가,산업의 추천 인 표 보다

낮고,언어의 의사표시도 혼란하다.다음에 제정 능력의 부족하다.국제 표

구조 등의 다수의 기술 원회와 분 기술 원회 에서, 국은 1개의 기술

원회의 사무국과 5개만을 맡아서 기술 원회의 일을 담당하다. 국의 주

도로 기 한 국제 표 은 재 까지 10을 몇 항목 (인증)넘지 않고,게다가

거의 필요한 표 이다.그리고 표 의 개정은 시의 하지 않다.

국은 표 을 제정하는 시간이 10년도 넘는 항목이 7000있어서,국외의 3

∼5년과 비교해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 속하게 발 하는 시장과 기술

발 의 수요를 만족할 수 없고 직 국의 기술과 제품의 경쟁력에 향을

다.그리고 상응하는 소 트․하드웨어가 부족하다. 국은 인력,기술,설

비 등의 방면에 국제 표 화 추세의 요구도 일정한 차이가 존재한다.그 다

음에,국제에서 비교 권 가 있는 검사의 기 도 부족하다.

셋째, 합 정 차와 국제 수 의 차이가 크다.인증 작업 에서 국에

분할 리과 다변 인증을 실행해서 국내 제품과 수입품에 해 불일치한 인

증 제도를 취하고 있다.어떤 인증 기구도 국외의 인증을 못받고 권 성도

없다.검사 수단에서는 국의 인원 기술 설비 등 분야에서 아직 큰 차이가

있고 국제 인 권 기구도 모자란다. 국의 업무 회,검사,인증등 기구의

발 이 아직 기 단계에 있어서 부분 정부 혹은 비정부라서 등록된 법인

이 경 해도 업무 내부 기업의 조조도 하지 못하고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43)周正祥․周建華,「技術性貿易壁壘影響莪國出口的原因分析」，載「長沙理工大學學報（社 科學

版）」2005年第9期，p.57.

44)茹波․馬文超,「莪國應 國外技術性貿易壁壘的研究及 策建議」，載「北方經貿」2005年第8期，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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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BT에 한 인식 부족

먼 국의 많은 수출업자들은 TBT에 한 시하지 않고,제품의 경쟁

력이 가격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환경의 보호,품질 등을 요시한다. 극

으로 국제 표 다른 나라의 새로운 기술성 리 조치를 알아보려는 노

력이 없다. 를 들면 온주에서 발생한 라이트사건에 해 EU는 1998년에 이

미 라이트에 한 안 장치의 CR법안을 공포한다.EU안에 의견을 모집하고

국에 통보했지만 근데 온주에 있는 라이트기업들은 2001년 10월 겨우 이것

을 알게 되었다.그 다음 정부 해당 부서들은 동일한 작업시스템을 세우

지 않고 기업가들에게 외국의 TBT에 한 지식을 제공하기에 부족했다.국

제 통용의 국제표 과 상응한 리규정도 몰랐다.주요 무역 거래 국가의 기

술 성장벽 시스템에 한 인식이 부족하고 수출업자에게 거시 인 지도를 제

공하지 못했고 완벽한 시스템이 세우지 못했다.이것은 국이 국제 경쟁에

서 우세를 얻는 것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게다가 TBT의 자체의 불투명성으

로 인해 국의 수출은 거시 인 지도를 받지 못한다.마지막으로 산업 회

가 기술 무역장벽의 특수 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무역 장벽에 한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 로 못한다.

라.다자간 무역체제와의 부 합

1986년에 국이 정식 으로 그 당시의 GATT에 진입의 요구를 제의하기

부터는 수없는 노력을 했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정치 원인으로 인해 2001년12

월11일까지 겨우 WTO에 들어가기 말았다.이 기간에는 국에 장기 으로

다변 무역의 체계밖에 있을 수 없다.WTO에 련된 우를 향유할 수 없어

서 선진국들의 기술 무역 장벽에 해서 어쩔 수 없다. 국의 수출 무역에

해 아주 부정 인 향을 받았다. 한편은 WTO에 한 TBT의 정의

인식을 부족해서 WTO의 무역 분쟁 시스템으로 국외가 국의 수출 제품에

한 경시하고 불합리 인 TBT의 규정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없고 개발도

상국의 특수한 우를 향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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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이 WTO에 가입한지 얼마 안 되어 TBT에 한 응 조치가 부족하

다.기술규정,기술표 과 합 정 차에 한 비가 되어있지 않다.

국제 기술표 이나 선진국의 기술성요구 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그리고

국의 20년의 개 개방으로 외 무역은 한 발 을 가져왔고, 가의 제

품은 수입국의 련 산업에 해 큰 향을 미쳤다.선진국들은 환경보호의

명분으로 엄격하고 완벽한 기술규정,기술표 과 합 정 차 등을 내세우

고 있지만 실제로 자국무역 보호를 해 TBT로써 국제품에 한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TBT는 국에 한 극 향을 미치는데 를 들면,제

품과 기술의 신,기술의 표 화,기술규정 규정 제정을 진시켜주며 국민

의 환경보호의식을 높여주고 환경보호 제품에 한 수출을 증진시킨다.그러

나 재 상황에서는 TBT가 미치는 소극 인 향이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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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국무역에 미치는 직 향

1.강제 기술규정 표 의 실시에 따른 향

선진국이 국 제품에 취하는 TBT의 주요방식은 표 을 높이고 표 규정

을 엄격하게 하며 검사항목과 기술규정을 늘이는 것이다.몇몇 나라들이

국 제품에 해 특별히 높은 표 을 설립해서 국의 수출무역을 어렵게 하

고 있다.

일본을 를 들면 국의 부분의 농산물(과일,야채)은 농약 잔류량에 불

합격하여 수출할 수 없게 되었다.2001년 일본이 국 농산물에 한 농

약 류량 검사를 강화했고 그에 한 검사 결과를 자국민에게 으로

통지함으로써 한때 일본 국민들이 국 농산물에 해 불신을 래하기도 했

다.

2005년 11월의 공포는 국 농산물에 한 검사를 강화 시켰다.2006년 5월

29일에 새로 규정된 국 농산품에 한「식품 화학물 잔류 비율 검사제

도」를 정식으로 실시했다.이 규정은 일본에 수출할 국 농산품에 아주 큰

향을 미쳤다.강소,산동, 동, 강 등 여러 지역에서 손실을 입었다.45)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국 수출 기업 반에 막 한

향을 끼쳐 직 인 손실과 함께 생산원가 확 를 래했다고 밝혔다.기

술장벽은 한화 상과 보호무역과 함께 국의 수출을 방해하는 3 요소

로 꼽히고 있다.46)

WTO가입 이후 국 상품의 수출은 통 인 무역장벽으로 인한 피해는

감소되었으나 기술장벽이 과제로 나타나고 있다.조사에 따르면 2005년,국외

기술성 무역조치가 국기업에게 조성한 수출 무역 기회 손해는 1천470억 달

러에 달하고 략 2005년 연간 수출액의 19.29%를 차지하며 15.13%의 수출

기업에 향을 미쳤다고 밝 졌다.47)22 분류의 수출 제품 18종류의 제

품의 국외에서 기술성무역조치를 실시하여 직 으로 손실을 봤고 직

45)李軒,"貿易技術壁壘問題 中國的 策研究"，中國成都西南財經大學博士學位論文,pp.106-108.

46)장해동,『기술무역장벽 국 산업의 안 』,상해재경 학출 사,2006.

47) 국상무부,“2005년 국외 기술성무역조치가 국 외무역에 주는 향조사보고”,2005,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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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의 액이 691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2005년 연간 수출액의 9.07%를

차지했다 기업이 국외 기술성무역조치에 응하기 해 증가된 제조원가가

217억 달러이고 략 2005년 국 수출 무역액의 2.85%를 차지한다.

한 국산 상품에 한 개인 소송의 확 해석과 국 상품 품질에

한 불신으로 인해 국 수출이 경제 손실을 보고 있다.2006년 기술장벽으

로 인한 수출 무역에 한 직 손실을 359.2억 달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환경과 표 등의 기술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수입제한은 노린 유럽연합,미

국,일본,러시아,동남 아시아국가 연합의 무역기술장벽 조치로 2.500여개의

국의 수출업체 31.4%가 경제 손실을 받았다.기술장벽 련 손실은

2006년 국 수출액의 3.71%에 달하는 액수다.수출업계가 입은 직 인 손

실액은 동기 비 9.7%증가한 758억 달러에 달했으며,외국의 기술 련 무

역조치에 음하기 해 늘어난 기업의 생산비용은 동기 비 21% 증가 한

26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환경기술표 요구 부합에 따른 향

국내 어떤 기업의 제품들은 일반 으로 선진국의 환경, 생,안 기술표

에 한 요구 수 에 미치지 못해 목표시장에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자

주 발생한다.1998년9월11일 미국농업부가 이러한 법령을 실시한다고 선포했

다.

국에서 수입한 모든 목재와 목제포장 제품은 반드시 열처리 는 훈증처

리 되어야 하며 방부제 처리에 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혹은 수출업자가

반드시 무 목제포장 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수출할 수 있다.이 규정으로 인

해 국은 약 5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EU도 국 제품 목재와 목제

포장에 한 새로운 검사표 을 정했다.EU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국은

70억 달러의 수출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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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입국의 불합리 인 규정 혹은 표 에 따른 향

선진국들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해 엄격한 기술표 을 제정해서 타

국의 제품에 한 수입을 제한한다. 를 들어 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한

은 일본 규정에 있는 56개의 검사항목을 통과해야 하는데 그 에서 90%이상

이 생과 련된 검사조치항목에 속한다.(일반 으로 생 련 검사 항목은

9개 정도이다.) 한 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가 류에 한 생표 요

구가 국제 생표 보다 500배 높다.많은 국제품이 선진국의 심한 생 검

사조치 때문에 수출거부를 당했다.이로인해 큰 경제 손실도 입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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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국무역에 미치는 간 향

1. 국산 제품의 국제경쟁력 약화

TBT는 제품의 시장진출을 제한하지 않지만 수출국이 제품에 한 엄격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해 설비,인력의 투입과 비싼 검사비용을 지불하게 한

다.EU가 1999년 6월 1일 공포했던 결의는 15개 가입국에 긴 조치의 실시를

요구하고 국에서 수입한 모든 목재포장에 한 새로운 검사표 을 설정했

다.목재포장에 있어 나무껍질이 포함되면 안 되고 열처리해야 하며 목재의

함유량 20%로 제한 한다.이런 조치들은 수출제품의 비용을 증가시켜 국

제품의 국제 인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48)

한 국 국내의 검사부처와 각 기업의 검사설비 수 과 방법이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검사설비 구입에 투자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체 인 수출비용은 증가하게 된다. 를 들어 미국식약품 리국(FDA)은

부분의 식품에 반드시 14가지 양성분이 포함되어야한다고 요구한다.그래

서 부득이 하게 이 분야에서 앞선 기술을 가진 미국에 매년 10.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둘째, 국의 제품이 유럽이나미국시장으로 수출하기 해서

는 그 나라 혹은 국제 인증서(IS09000,IS014000인증,유럽의 CE인증,미

국의 UL,MIL인증표지)를 얻어야 하는데 이는 직 으로 수출비용을 증가

시켜 시장경쟁력을 약화 시킨다.

한 TBT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출제품을 막게 되고 국내시장의 공 불균

형을 래한다. 재 국 제품의 경쟁력은 랜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

국에서는 가지지 못한 국내의 값싼 노동력과 원자재에서 나오는 것이다.하

지만 TBT의 추세에 따라 국의 생산업자들이 제품의 수출확 를 해 다

양한 국가의 표 규정 로 제품을 만든다.이러한 표 규정 차를 맞추기

해서는 고가의 설비를 구입해야 하기도 한다.이러한 상황은 제품 생산비

용을 증가시키고 제품의 가격이 오르게 해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48)張慶玲,"技術性貿易壁壘 中國 外貿易的影響及其 策"，2006年度同等學力申請碩士學位論文，

pp.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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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환경,노동과 련한 새로운 TBT조치에 의한 제품 비용을 증가

시킨다. 국의 수출 제품 상당수가 통 포장재료 때문에 수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 국 당국은 천연재료로 생산한 포장 물에 한 생검사에 주의

를 기울이지 않는다.게다가 어떤 제품은 목재나 볏짚 등으로 포장이 되는데

친환경 인 재료로의 포장이라기보다는 질이 낮은 포장의 의미로 볼 수 있

다.가시 인 측면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할 뿐 더러 포장재료에 유충이 포함

된 경우도 있다.이런 상황으로 인해 수입국들은 이에 한 TBT를 설립하는

명분을 갖게 된다.수입국들의 TBT에 응하기 한 기업기술의 개발과 친

환경 인 제품 포장에 한 생산자의 인식 개선에 사용되어질 비용은 직

으로 제품 생산 비용을 증가시키고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수입국의 무역장벽을 통한 국 수출제품에 한 제재는 국에

있어 간 으로 큰 경제손실을 가져온다. 국이 매년 TBT의 향을 받아

수출에 제재 당하는 비율이 수출총액의 25%를 넘어섰다.약 460~500억달러에

달하는 액이다.

2.고용에 미치는 범 한 향의 심화

국 내 각 지역의 비 세장벽 인한 수출 손실의 정도는 각각 다르다.수

출품에 한 TBT의 제한으로 어떤 기업들은 도산하고 그 기업의 직원들은

자연 으로 실직을 하게 된다. 를 들어 EU가 1999년 3세이하 아동에게 사

용되는 완구나 아동용품에 벤젠이나 에스테르(ester)등의 화학재료가 포함되

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 한일이 있다.이런 화학물질이 포함될 경우 매는

물론이고 수출 할 수 없다고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국은 완구수출에 있어

4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고,이는 150만의 국실직 노동자를 만들어내는 큰

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발 융 기 이후 국산 완구에 한 환경규제가 강화되자 미

수출이 감하면서 완구 제조업체의 타격이 심해 2010년 체의 52.7%인

3,631개의 완구업체가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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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출감소로 인한 내수시장 경쟁 심화

TBT,환경규제 녹색무역장벽은 간 으로 국산 제품의 수출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해외시장에서의 국제품 시장 유율을 하락시킨다.국외에

더욱 높아지고 범 가 넓어지는 TBT앞에 국 일부분 수출제품의 시장시장

유율은 속도로 축되었고 수출이 완 히 불가능한 경우도 생겼다. 를

들어 일본의 수입 에 한 검사지표가 1993년도 47개의 항목에서 재 116

개의 항목으로 증가했다.

이로 인해 국내 무석 지역의 은 80년 부터 매년 10만 톤의 하락폭을

보이며 재는 수출액이 없는 상태에 이르 다.

이와 같이 녹색무역장벽의 한계 때문에 국회고 수출되지 못한 량의 농산

물이 부득이 국내에서 매되게 되었다.수출농산물의 국내 소비에 따라

국 내수시장은 이미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 다.이는 국내 동일 제품에

지 않은 타격을 가져다.한편 일반 농산물의 국내 매가격이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모두 낮다.이로 인해 설사 순조롭게 매했다 해도 그 이윤이 생

산 가공 에 투입된 비용을 커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발생하는 직간 손

실총액이 무려 백억 달러 이상에 이른다.

특히 2006년이래로 일본,유럽연합 등 나라들의 새로운 식품안 규정의 실

시는 국산물수입에 다시한번 두터운 장벽을 형성하게 되었다.수입국의 제

품 환경보호 안 성 요구를 만족시키 해 기업들은 수출 에 반드시 먼

제품에 한 고표 의 엄격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선진국이 규정한 지표를 만족시키고 심지어 과하기 해 힘쓰다보면 별

도의 거액의 자 을 투입하여 설비를 들여와야 하고 기술인력에 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이 과정 에 다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비용은 아마

제품생산 과정자체에 투입되는 비용을 과하게 된다.이런 것들은 직 으

로 수출기업의 비용부담을 가 시키다.이로 인해 국제시장에서 동업종과의

기업경쟁력이 낮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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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제무역장벽에 한 국의 응방안

제1 총체 응방안

국제시장에서 국산 제품의 유율이 높아지면서 국 기업에 한 국제

무역장벽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국외의 무역 보호 수단은 융통 ,은폐

,차별 ,목 특성이 있어 국제무역장벽의 최 피해자 하나가 되었

다.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이 빈번히 국의 수출에 동을 걸고 있는 상

화에 개도국들까지 무역장벽을 쌓고 있으므로 국정부와 기업들은 하루 빨

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국은 근원을 찾고 WTO규칙을 충분히 운용하

여 효과 인 응조치룰 취하여 무역장벽을 방하고 합리 인 수단으로 국

가의 권익과 경제 안 을 보호하고 국제무역장벽이 국 수출에 미치는 소극

향을 감소하거나 해소하여 한다.국제무역장벽에 한 국의 충체 인

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정확한 무역장벽의 인식과 극 처

재 기술장벽,환경장벽,녹색장벽 등의 비 세무역장벽은 국뿐만 아니

라 많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역시 여러 가지 무역마찰에 휘말고 있다.객

으로 보면, 재 국 경제와 무역은 최고조로 무역장벽을 피하기 어렵다.

한, 재의 무역장벽과 WTO가입과는 필연 인 계가 없다는 것을 인

식하여야 한다. 국 수출품이 확실히 덤핑, 량수출로 인한 태국 시장의 충

격, 조품,기술과 환경보호 표 에 미달 등 상이 존재한다면 극 으로

조치를 취하여 국제무역장벽을 방지하여야 한다.

정부,특히 외무역 주 부문이 국과 국외 간 무역장벽으로 야기하는 무

역마찰 발생 시 극 으로 국가 간 무역 상과 무역 조를 강화해야 한다.

국정부는 외 교섭력을 더 많은 국가가 국을 이해하고 시장경제 지

로 승인하게 하여 국 기엽에게 공정의 국제 환경을 마련하고 WTO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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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하여 국의 정당 권익을 보호 하여야 한다.

국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필요에 맞고 WTO규칙과 국제 례에 부

합하는 외경제 법률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은 WTO의 요구와 약속

에 근거하고 국가 정세를 결합, 련에 부합하고 통일하게 보완하여야 한다.

따라서 WTO기본 원칙을 배하지 않는 제 하에 WTO규칙과 국제 례에

부합하지 않는 행 법률,법규,규정을 수정한다.한편,보호성 입법을 당

히 시에 강화하고,WTO가입의 약속에 따라 력 무역정책을 조정하여야

한다.

국정부는 공정 무역작업을 강화하고 국제 례에 응하고 공정하고 유리

한 수출 환경을 창조하고 국내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 안 을 유

지하는 등 방면에서 아주 요한 용을 한다.국외의 무역 구제시스템 경험

을 귀감삼아 국제무역장벽에 응하는 신속 반응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성

무역장벽,환경장벽,녹색무역장벽과 련된 방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주

도로 하여 기업,업계 회,상회가 주체가 되는 국제무역장벽 응의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국제무역장벽을 비하기 해 국정부는 지 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정부는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해서 ‘외무역장벽조사규칙’을 제정하

다. 이 규칙을 통해 신속하고 간편하게 국제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으며,

외 무역환경과 투자환경을 개산할 수 있다는 의의는 의의를 가진다. 한,

무역장벽조사제도는 국의 무역정책의 한 방형으로,향후 국이 외 교역

에 있어 극 인 방어를 통한 무역이익 보호를 가능하게 해 것이다.즉,

국정부의 주도하에 외국의 무역장벽에 재한 정보를 수진하고 그 해결수단

을 강구함으로써 과거의 소극 인 자세에서 벗어나 외무역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극 으로 재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정부는 무역장벽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정에서 기업과 의

정부교환 등을 통해 무역기업의 애로 사항을 이해할 수 있으며,기업을 리

하는 역할을 벗어나 기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로 발 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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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제무역마찰에 극 응

국제 규칙과 례에 따라 생산,품질제어,환경보호,지 재산권 보호,회계,

리,수출입,투자 등 제도를 구축하고 자기 보호 의식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미 출 한 무역마찰에 해서 기업은 극 으로 응하여야 한다.

기업은 WTO의 력 규칙과 국의 법률을 충분히 운용하여야 극 으로

응소하여야 한다.국외 기술성 무역장벽,환경장벽,반덤핑,지 재산권 보호

등에 하여 응수를 하지 않는 것은 변론과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기회를 포

기한다는 의미로 이미 개척한 시장을 잃을 것이나,응소를 하면 희망이 있거

나 승리를 할 수도 있다.반덤핑 응소의 승리여부를 유지하는 것이 표 이어

야 한다. 극 응소는 외국의 국에 한 반덤핑 제소가 격하게 증가하

는 추세를 다소 억제할 수 있다.

기업은 시장경제 지 를 극 으로 쟁취하여야 한다. 재 비 시장경제 지

와 체국은 국 기업이 국 기업이 반덤핑 응소 과정에서 승리하는데

최 의 강애이다. 국WTO 가입 상 에 일주 국가가 국을 비 시장경

제 국가로 인정하 으나,기업이 자신의 시장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고 증명

할 수 있으면 그 가격은 정상 가치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이치에 맞게 논쟁

을 하면 시장경제 지 를 획득하여 무역장벽으로 야기하는 무역마찰을 감소

하고 해소할 수 있다.

기업의 국제 시장개척은 단순한 가 경쟁의 략에서 비교우 를 발휘하

면서 품질 략을 실시하여 가격 비 우수한 성능과 서비스로 국제 시장을

령하여야 한다.맹목 이고 타인 추종 인 략을 환하여 주도면 한 국제

시장조사를 하여 시장 기회를 모색하고 발굴하며 수출품 구조를 조정하고 차

별화 략을 실시하여 국외 고객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하여야 한

다.단순히 상품 수출에 의존하는 무역 략을 화하여 수출과 외직 투

자가 결합된 방식,기술무역,서비스무역 등 방식을 모색해 더 큰 역역하고

더 깊은 차원에서 국제 시장 경쟁에 참여하여야 한다. 노 랜드 나

OEM(OriginalEqupmentManufacturer)로 수출을 확 하는 략을 환하여

학기술 략을 실시하고 지 재산권을 가진 랜드를 발육하여 랜드로

써 시장 공간과 이윤 공간을 획득하여야 하고 국제화 인재를 용성하고 국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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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인재를 유치하여야 한다.

3.국제 력 지생산 확

기업은 과감하고 합리 으로 외자와 선진기술을 유치하고 다국 기업과의

력을 강화하고 다국 기업 국제 생산 네트워크 체계에 융합하여야 한다.

이로써 산업 내 분업과 기업 내 분업을 심화하여 긴 한 경제연합체를 형성

함으로서 국제무역장벽을 감소한다.49)

외투자, 지 생산과 매를 통하여 국재무역장벽을 우회하는 것은 많은

기업이 해외진출 략을 실시하는 요 목표 하나이자,무역마찰을 회피

하는 요경로이다.어느 정도 국체 경쟁 우 를 갖춘 국기업은 국내시장

개척의 기 에 감하게 해외 진출하고 극 으로 경쟁,국제 분업,국제

력에 참여하여 국제화 경 노선을 추구하여야 한다.

49)鲁丹萍,『国际贸易壁垒战略研究』,北京:人民出版社 2006,p.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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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무역상 기술장벽(TBT)에 한 응방안

최근 조사에 따르면 외국의 기술무역장벽이 국 수출 기업 반에 막 한

향을 끼쳐 직 인 손실과 함께 생산원가 확 를 래했다고 밝혔다 기술

장벽은 안화 상과 보호무역과 상과 보호무역과 함께 국의 수출을 방

해하는 3 요소로 꼽히고 있다.선진국이 더 심해지는 TBT에 해

국은 응당히 정부,기업,산업 회 3방면으로 유효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정부차원의 응방안

가.지속 인 발 략 제정

국 정부는 신속히 기술성 무역 장벽에 련되는 법률과 규정 등을 제정

해야 하고, 범 한 선 을 하고,국제 품질 인증의 표 과 선진국이 선진

인 품질의 리 방법을 리 한다.생산 기업이 국제표 의 기 를 장악

하고 생산을 비시켜서,제품을 수입국의 요구에 맞게 한다.이것이 수출 무

역을 확 하는 것하고 외 무역의 발 을 가속화 하는 것에 큰 도움을

다.내부의 정 기제를 보완시키고,국내의 련부문이 통일 인 정기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조직화시키고 각 부문의 능동성을 동원시키고 과학을 통한

무역의 번창과 지속가능한 발 가능한 발 방향으로 가야 한다.

나.TBT 조기경보체제 설립

2005년 1월에 국 과학 기술부는 국가의 한 과학 기술 로젝트“ 요

한 기술의 표 연구”에서 문 으로 “기술 무역 조치의 략과 조기 경보

의 공사 방안”의 로젝트를 마련한다고 선언했다.“3단계로 나 어 국 기

술 무역의 장벽에 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 다.

구체 으로 1~2년 내 산업에서 조기경보 시스템을 창립하고 한 응

답을 실 하고 3~5년 내 산 산업 기 의 수 을 높이고,수동을 주동

으로 환시키고 5~8년 내 시장 경제와 국 표 을 응하고 환시키고

5~8년 내 시장 경제와 국 표 을 응하는 략을 만들다.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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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제기술표 에 부합하는 기술규정 설립

국은 재 기술 규정은 아직 정립되지 못했고,여 히 강제성 표 으로

기술규정을 신하고,이것과 국제 습과 특히,TBT 정은 일치하지 않다.

그러므로 국제통행 원칙의 기 에서,선진국의 경험을 참고해서 기술규정

과 경제 규장의 계에 밸런스를 되찾고,기술의 규정과 기술표 의 계에

밸런스를 되찾아야 된다. 한, 국이 보 인 품질 인 체계를 세우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다.아직 통일한 인증 체계를 구성되지 못하다.인증

차가 복잡하고 효율이 낮고 심지어 충복한 인증도 있다.국제 인증 기국과

상호한 인식이 상호한 인식이 아주 유한하다.

정부는 국제무역 에 있는 품질보증제체인증,산품인증,실험실허가 등을

진해야 하고 국제와 연결하는 기술법규,표 체제,통일하고 규범 산품인

증체제를 설치해야 한다.공익형 연구소 개 의 본격화 연구기과 신실

종합평가지표시스템과 평가방법 제정해야 한다. 리방법 신,과학기술

로그램,정책법규,평가감독 등 리수단의 종합 인 직능을 발휘하여 국제

와 연결하는 융통성과 효율성이 높고 통일한 인증체제를 설치해야 하며

WTO요구에 의하여 통일한 인증목차,통일한 표 ,기술법규 합성평가,

통일한 인증마크 등의 체제를 진해야 한다.

라.TBT 정의 극 인 활용

TBT 정은 개발도상국에 해 차별 으로 우하고 특혜의 우를 제정하

고 개발도상국에 체제의 배경,자 ,무역 등 분야에서 도와 다.그러므로

TBT 정에 한 연구를 시해야 한다.이 서류를 통해 국 제품이 TBT

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다.그것을 이용해서 선진국들이 국 제품에 이

표 을 통해 국 수출 무역을 막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동시에 이

정은 선진국들이 마땅히 규정,표 ,인증,검사제도 등 분야에서 개발도상국

에 도움을 주게 한다.개발도상국에 한 특별 우 원칙,내국민 우 원칙,

비경시의 원칙 무역분쟁의 해결 기구를 배우는 동시에 특히 TBT 정에

50)魏建良․谢阳群,"技术性贸易壁垒及其预警机制研究",科学管理研究 2006.p.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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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외 조례’를 시해야 한다.이런 상황에서 국이 본국의 민족,인문,자

원,기후 등 개발도상국의 특징에 의거하여 외 조례를 이용해서 TBT 정

원칙에서 민족 산업을 공식 으로 보호하게 한다.

마.지 재산권 보호

최근 선진국들이 TBT와 지식 소유권을 융합시키고 기술,특허하고 지이

표지 등 지식소유권을 이용해서 더 복잡한 TBT를 세우는 것이 이미 새로운

발 추세가 된다.그래서 국이 마땅히 지식소유권의 보호를 시해야 한다.

완선한 지식소유권 법률 체계를 창립하고 곰곰이 지식소유권 문제를 연구한

다.지식 소유 권력을 증가시키고 지식소유권의 사회 리를 높여 시킨다.완

선한 문의서비스 시스템을 건립해서 지식 소유권의 이용 수 을 높여서 자

인 지식 소유권의 형성과 발 을 진한다.51)

바.다양한 무역정보 수집

국의 주요 무역 상국은 설치하는 기술무역장벽에 한 형황을 잘 조사

해야 하고 기술장벽의 확산에 한 인식을 환산해야 된다.주요 교역국

산업분야에 해 집 으로 응해야 한다.무역 분쟁을 방지하고 해당된

국가가 TBT를 취하지 않아도 국 기업이 최 한 로 손실을 이게 한다.

기술장벽으로 인해 심각한 손살을 빋은 농산품과 식품방면에는 국은 주

로 EU,미국,일본등 주요 무역 상국의 련된 기술법규를 연구해야 한다.

국내외 규제동향에 한 신속한 정보를 정확하게 분석하고,이세 계자를

극 으로 제공하고,정보네트워크를 원활하게 구축해야 산품을 맹목 으로

수출하는 비율을 감소할 수 있고 수입국과의 무역마찰도 피할 수 있다.

사. 리 감독체계의 개선

국에 많은 기술표 을 거의 다 정부 기구와 당된 품질 부문으로 제정

했고 업자 회,품질 인 기국에서 제정한 표 이 많이 없다.이 게 하면

51)이가,前揭論文,pp.7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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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능이 극단 인 것을 래하는 것뿐만 아니고,기구가 부풀어 오르고,

압력은 지나치게 크고,기술규정과 기술표 의 제정이 제 로 못하고 기술수

의 발 을 따라서 제시에 갱신할 수 없고 산업의 발 을 방해한다.그래서

산업 회의 리 빛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기업은 제품의 품질 표 을 제정할 때 각 산업 회는 극 으로 기업을

이끌어서 국내와 지방의 산업 표 이 국제 일반 표 에 통합하게 구한다.

국에 각 의 업자 회는 극 으로 참여하여야 되다.국제 표 을 실시

하는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면 으로 국제의 표 계획을 실행한다.

업무 증개 조직은 정보의 지지,기업의 조직 등 측면에서 정부와 기업을

체할 수 없는 역할을 발휘하고 무역 장벽을 응하다.업자 회 등 개소처

럼 조직에서 ‘기업을 한 복무’란 이념을 세워야 된다. 극 으로 기업이 기

술 무역장벽을 극복하게 된다.

최근 국은 무역 장벽에 해 복수능력이 아직 약하다.산업 회와 기업

간의 정이 약해서 소송의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업자 회는 마땅히

극 으로 기업 표로 정부에 무역 복수에 련된 의견과 요구를 제외해야

한다.정부를 정해서 합리하고 유효한 무역 복수 조치를 취하고 국내 기엽

의 이 을 보호하거나 손실을 여들어야 한다.

요컨 국은 차 정부 기구를 세우고 행정 지도하고 거시 조정으로

업 회는 표 을 제정하고 응을 조하는 분리되는 기술 무역 장벽시스템

을 세우고 있다.기술 조항문제에 해 국 정부와 수입국의 정부가 교섭하

는 외에 기업 상회와 업자 회도 스스로 수입국에 련된 조직과 화할 수

있다.수입국이 더 국의 상과 스스로 수입국에 련된 조직과 화할 수

있다.수입국이 더 국의 상과 어려움을 잘 알게 된다.수출 기업도 제시

에 정부와 해당된 상회에 직면하는 문제를 반응하여야 한다.업자 회가 기

업과 손을 잡고 수입국의 무단 요구를 극복할 수가 있다.52)

52)이가,前揭論文,pp.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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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업차원의 응방안

가. 심과 인식의 제고

국의 많은 제품들이 자주 TBT 규제를 당하는 것이 국제 시장의 규칙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국기업에 해 재 가장 한 의무는 시장 경제 체

계의 이해와 학습을 가속화해야 하고 국제 규칙의 악을 가속화한다.기업

지도자와 기업 리자들이 먼 배워야 되고 WTO의 직능,기본원칙,상 한

정 등 기본 지식을 악하고 WTO에 리되 규칙을 해서 WTO규칙을

구사해서 기 를 다진다.동시에 이런 규칙을 존수해야 되고 규칙을 잘 모르

는 바람에 래된 필요 없는 무역 마찰,분쟁,손질을 방지하고 WTO원칙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을 법 으로 보호한다.

나.국제표 과 품질 인 제도 활용

해외규격 인증은 자국 내의 상품진입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은 마땅히 표 화 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합리 인 국제 표 을 채용하고

엄격히 시행한다.정부의 극 인 인도와 창조 조건하에서 기업은 마땅히

자주 으로 기발한 제품 표 을 제정하는 것에 극 으로 참여해야하고 제

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품질인증 작업을 가속화하고 제품의 품질하고 기

술의 제고를 이끌 수 있다,따라서 기술 무역 장벽을 극복한다.기업은 ISO

등에 련된 국제 표 의 인증을 강력하게 리 시행하고 더 깊이 기업 인증

의 피복을 확 해서 그 제품이 국제 시장에 들어가는 것에 도움을 다.

ISO9000,ISO14000등 리 표 과 기업의 실제 상황을 합쳐서 자신에 맞는

리 방법을 창립하고 제도 에서 제품의 품질하고 환경 보호를 보증해서 기

업이 국제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경쟁 치에 처해 시킨다.

OHSAS18000작업 건강하고 안 체계 인증을 통해 기업이 인권을 존 하

고 인신 건강과 안 을 시하고 사람이 기본을 삼고 도덕과 신용을 신경을

쓴다는 것을 표명한다.모든 이런 인증들이 다 기업 품질의 인증이고 기업에

기회와 이윤을 래할 수 있다.



- 62 -

다.TBT 방비체계를 구축

TBT 통보문에 해서 기업들이 면 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이 게

해야 기술장벽을 신속하게 비할 수 있다. 소기업은 우선 기술장벽을 극

복하고 무한경쟁시 에 살아남기 해서 시스템에 한 각종 해외 자료수집

과 신개발제품에 한 시험규격을 신속하게 입수하여 분석하는 등 시장의 기

술정보 리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기엽들이 기술장벽을 신속하고 효율

인 응의 기본요건은 정보제트워크를 활용한 정보규류를 참여해야 한다.

한 수출시장과 국제무역 자리 구조를 확 하고 다양한 시장 략을 실행

한다.수출 제품 구조를 개선하고 국 수출 제품의 약질화를 바꾸고 다양한

시장 략을 실시한다. 재 국이 EDI과 자 무역 등을 이용하고 새로운

TBT를 건립하고 극 으로 국의 자무역 체계를 건립하는 것을 격려하

고 도와주고 해당된 규정을 제정하고 기업의 경쟁 행 와 산업 방향을 인도

하는 것이다.53)

라.기술개발 경쟁력 강화

기업에 해 제품의 과학 기술의 함량을 제고하는 것은 돌 하는 경로이

다.기업이 기술 개조를 강화하고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시장에 향

해 과학 부분,품질 강독부분과 손잡아서 과학 기술의 창조를 시하고 자신

의 핵심을 개발하고 국제 최신 기술 추세를 추구하고 이미 떨어진 기술과 설

비를 포기해야 하고 국 으로 기술을 창조해서 국제 랜드를 세우고 품질,

가격,이윤의 상승을 진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기술 무역 장벽도 극복

할 수 있다.

마. 외 직 투자 확

복잡하고 번거로운 기술 무역 장벽을 피하기 해서 직 투자,간 투자 등

방식을 취하고 해외경 을 진행한다.합자,독자,인수,투다 등 수단을 통해

국 기업의 국제화 경 규모를 발 해서 련된 산업을 기술무역장벽에 피

53)蒋新梅，"技术性贸易壁垒与我国外贸 业的对应措施",理论探索 2005.p.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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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이끌 수 있다.이런 기술,생산 표 , 랜드하고 매 경로가

유효히 기술무역 장벽을 피할 수 있다.기업은 독자,합자 생산 기업의 형식

을 개업할 수 있다.선진국에서 연구 센터를 설리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서 인재도 이용할 수 있고 국재 소비 추세를 따라 자 원료 다 이용할

수 있다.운송비용 등 다른 비용을 이다.54)

바.구제 조치의 활용

2002년 9월 23일,국내 구제 방면에서 외무역 경제 력부에 [ 외무역

장벽 조사 임시 규칙]을 공포했다.이 규칙은 2002년 10월 1일부터 실시했다.

국 수출 기업은 법률 문가 등의 도움을 빌어서 조사하고 증거를 법률

문가,기술 문가,무역 문가들의 도움을 빌어서 조사하고 증거를 찾다.

필요할 때 외 경제부에 신청해서 수입회원국의 무역 장벽에 조사할 수 있

다.55)국제 구제에서 국 수출 기업이 정부에 신청하고 수입 회원국이 취한

조치와 그 정부에 신청해서 상담할 수 있다.필요할 때 국제 무역 조직하여

분쟁의 해결 차를 이용해서 수입국이 설립한 경사성 기술 무역 장벽을 돌

할 수 있다.

54)白大范,“技术性贸易壁垒现状及对策分析”,吉林大学法学硕士论文,2006.p.35.

55)刘晶利,“技术贸易壁垒及我国的对应策略”,2006.p.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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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환경장벽에 한 응방안

환경규제 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국 수축기업의 경쟁력에 향을

미친다. 첫째는 지정된 유행물질을 포함한 소재 부품을 체하거나 폐기

물을 휘수하는 등 환경규제의 의무를 수하는 과정이 다 의 제조원가 상승

요인으로 격경쟁력을 낮추게 된다.

둘째로 규제국이 특정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반환경 인 방법으로 생산

된 제품의 수입 매를 지할 경우 국기업의 수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1.정부차원의 응방안

가.산업구조의 고도화

국 제품이 외국의 환경장벽을 넘기 해 국의 경제건설을 제약하고 있

는 병목문제에 을 맞춰 에 지 약,오염방출감소,기후변화에 도움

이 주는 과학 기술투입을 확 해야 한다.

에 지소모량과 오염물 방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력,철강 등의 산업폐기

물종합이용 사업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장 등의 핵심기술을 발 시

켜서 탄소경제를 발 한다.

첨단기술 산업단지의 클러스터 견인 기능을 증강시켜 ‘2차 창업을

계속 으로 추진하고,인 라시설,공공서비스,정보 랫폼 건설을 강화하고

조화로운 산업단지 생태공업 시범단지를 건설하는 것도 요하다.

나.환경법제의 강화

국 환경법제에는 ‘환경보호법’을 기본법으로 ‘수질오염방지법’,‘기오염

방지법’,‘폐기물오염 환경방지법’,‘해양환경보호법’,‘소음오엽방지법’등 환경

오염 매체별 30개 법률,38개 행정법규,국무원이 제정 시행하는 165개 규범

화 공문서 19개 문 규정,국가 환경보호총국이 제정한 84개 문 규정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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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 은 표 으로 환경질기 ,오염물질 배출기 이 있으면 국가기

을 표 으로 각 지방정부가 특성에 따라 강화된 지방기 을 시행하므로 국내

진출기업은 각 지역의 기 수질 오염배출기 등을 수해야 한다.

국 장기환경보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되고 있으며 2005년에 ‘제11차

국가 환경보호 5개년계획’(2006~2010년)을 수립하 다.2010년까지 오염물질

배출량 (이산화황,COD기 )의 10% 삭감을 목표로 환경기 시설을 폭 확

충,산업체 오염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강력한 환경 리 시책을 제 시아 다.

국정부는 한 에 지 감과 오염 감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시책

을 제로 추진하고 있으며,11.5계획에서 단 GDP당 에 지소비량을

약 20% 감,산업 증가치 단 당 물 사용량 30% 감,산업폐기물 종합 재

활용률을 60%로 제고하는 등 구체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 은 국의 ‘제12차 국가 환경보호 5개년계획’을 작성하고 있다.이번 5

개년개획은 을 2개, 략을 4개로 요약을 수 있으며 두 가지 은 지

속 가능한 발 에 향을 미치는 환경문제와 공공 건강을 해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네 가지 략은 깊게 총 배출량의 감소,환경품질의 개선,환경리스

크의 방지,도시와 농 의 균형발 의 보호이다.

2.기업차원의 응방안

가.환경장벽에 한 의식 제고

국 기업들 세계 인 환경규제 추세에 환경장벽을 통하여 환경보호 표

의 제고,신기술의 보 ,상품구조의 개선,산업의 승 등 과정을 진할 수

있는 극 인 역할을 아직도 인식하지 않는다.자원의 날로 감소 환경보

호에 한 이념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고 드는 다양한 친환경 생산기술

친환경 상품을 개잘하고 실화시키는 계기로 삼아 극 으로 시장 진출

을 모색하는 것이 명하다.

나.국제 표 의 채택

기업은 표 과 인 작업이 WTO가입 후 자신의 생존,발 에 한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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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를 인식하고 표 과 인증수단으로 수립하여야 한다.기업은 품질경

시스템 ISO9000, 환경경 시스템 ISO14000, 안 보건 경 시스템

OHSAS18000등 표 을 실시하여 기업의 품질책임 헙을 한층 낮추고 환경

실 과 사회 이미지를 향상하고 경쟁력을 증가하고 기업지명도와 시장 유율

을 확 하여 국제 시장에서 양호한 조건을 구출할 수 있다.56)

56) 이 이,“국제무역장벽에 한 국의 응방안”,청주 학교 학원 석사학 논문,2008,

pp.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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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녹색장벽에 한 응방안

1.녹색산업 제품구조 조정

국의 수출 무역이 녹색화 방식으로 발 하기 한 원가 우 의 변화에

따른 상업과 산품 구조를 조정하여 극 으로 녹색산품을 개발하고 수출하

기로 한다.최근에는 환경보호기술 생활수 의 제고에 따라 잠재력이 아

주 큰 신흥 산업(녹색산업)이 우뚝 일어나다.이런 환경 자원의 보호는

산업의 핵심으로서 녹색산업의 개발과 녹색시장의 형성을 추진하고 있다.그

래서 녹색산품이 미래 10년 내 세계의 주요 공업시장의 주도가 될 정이다.

정부와 기업이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고 효과가 있는 수단을 취하고 녹색

하이 테크놀로지 략을 시행하면서 과학기술을 투자를 가하고 창자 인

기술을 강화하고 녹색기술을 발 시키고 제품의 기술함유량을 제고하고 고품

진의 녹색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로 한다.

첫째, 국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지닌 하이 테크놀로지 녹색제품에게 정

책 도움이 다.우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 경쟁의 열에 들어서는 것이

좋다.

둘째, 통 인 기술에 신 환경보호 생태계의 균형에 좋은 녹색기술

를 이용한다.

국 정부는 기업이 녹색기술 연구 개발 기구의 창설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극 으로 외국에서 선진한 녹색기술을 끌어들여 배우

고 다시 창조하고 리 보 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 68 -

2.환경표지인증제도의 보완

국의 환경표지 인증제도는 국 환경포지인증 원회의 성립한 날과같이

1994년 5월 17일부터 시작하 다. 그런데 국의 환경표지인증제도가

ISO14000계열의 환경 리 국제표 환경표지 인 제도 과 비교하면 부족

한 이 많다.지 에는 국이 극 으로 ISO14000계역의 환경 리국제표

환경표지인 제도를 리 보 하고 있다.

특히 국 환경표지 제품 생산 오염물질의 배출 표 ,제품 품질표 ,

안 성의 표 등이 ISO14000계열에 련이 있는 표 과 통합되기 해 노

력하고 있다.

오늘까지 환경표지제품은 국제 통일한 표 이 없어서 환경표지의 방,다

방 상호 승인을 통하서 국 환경표지인 의 국제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

니라 인 을 받는 기업의 제품을 국제시장에 순조롭게 진출할 수 있다.

한편 국은 일원화된 법령체계하에서57)친환경농산물이라는 개념을 정립

하고 리하는 한국과는 달리 각각 독자 인 법률 는 표 에 의거하여 신

선농산물과 농식품을 모두 포 하는 개념인 무공해농산품(無公害農産品),녹

색식품(綠色食品)그리고 유기식품(有機食品)이라는 세 가지 분류방법을 채택

하고 있다.

먼 ‘무공해농산물’이라 함은 농약잔류, 속 유해물질 등 지표가 무

공해농산물 표 에 부합되는 농축수산물을 지칭하며,시장진입을 한 최소

한의 국기 을58)통과한 친환경농식품이라 할 수 있다. 국의 무공해농산

물은 2010년 기 으로 제품총량은 2.76억톤으로 동종 상품총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이는 2006년 비 약 3배 이상 확 된 수량이다.

‘녹색식품’은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 사용을 허용하는 A

과 일 사용을 지하는 AA 으로 구분되며59),화학합성 물질의 사용을

지한다는 측면에서 AA 녹색식품은 유기식품과 동일시된다.2010년 기

녹색식품 연간 매액은 2,823억 안,수출액은 23.1억달러 규모로 1997년

57)친환경농업육성법( 한민국 법률 제10893호,2011.7.21,일부개정).

58) 국무공해농산물 리방법(無公害農産品管理辦法,2002.4.29).

59) 국녹색식품표지 리방법(綠色食品標志管理辦法,199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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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각각 21%,30% 수 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상품구조면에서는

농림제품이 65.0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축산 8.88%,수산

4.70%,식품 12.78%의 순이다.

국 정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 소비자들의 녹색식품 랜드 인지도

는 이미 70%를 과하고 있다. 한 녹색식품 표지는 재 홍콩,일본,미국,

러시아, 국 등 10여개 국가에서 상표등록에 성공하 으며,국제 으로 랑

스,호주 등 4개 국가,7개 기업의 22개 제품이 녹색식품 표지를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녹색식품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기간 만료 후에

는 검사와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합성 농업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 사용하지 않는다는 에서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유기공식품

과 개념상 동일시된다. 국에서 유기식품 인증의 근거가 되는 유기식품표

은60)기본 으로 국제표 에 하며 국제 인 동등성을 확보하고 있다. 재

국의 국가인증인가감독 리 원회(CNCA)가 승인한 유기식품 인증기구는

2002년 뤼화샤(中錄華夏)유기식품인증 심(COFCC)를 시작으로 하여 재

25개이다.유기식품 인증을 취득한 기업은 5,00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2005

년 이후 생산 수출규모면에서 매년 30%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에서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발 은 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의

산물로서 정부가 주도 으로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친환경농식품의

인증은 주로 농가와 연계된 규모화된 생산기지를 먼 조성하고 생산,가공,

유통을 통일 으로 리하는 국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이 두

드러진 특징이다.

이러한 에서 국 친환경농식품 산업의 발 은 발 형식 측면에서 ‘에

서 아래로’,시장지향 측면에서 내수시장보다는 수출시장 지향,인증형식에서

는 개별농장 인증이 아닌 다수의 농가가 연계된 생산기지 인증,주요 의사결

정자가 개별농가가 아닌 기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유통구조면에서는 형 유통업체들( 형할인 ,백화 , 형슈퍼 등)이

업 략 차원에서 문 매 를 직 설치하거나,생산기업이나 친환경농식

60) 국유기산품인증 리방법(有機産品認證管理辦法,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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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문유통업체가 형 유통업체내에서 매 를 임 하여 운 하는 경우가

큰 비 을 차지하고 있다.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 하는 유통형태는 그 비 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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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녹색장벽 경보시스템 구축

선진국가의 녹색장벽이 끊임없이 발 하고 있고 발 하도록 높아지고 복잡

해지는 특정이 가지고 있다.국제무역하면 녹색장벽의 변화를 잘 알아야 해

서 무역 회의 역할이 잘 발휘해야 한다.

지 은 국의 무역 회가 외국에서 설립하는 사 ,무역기구,매체 등

각종 수단을 통해서 유럽 연맹 각국의 업 표 ,제품품질표 ,검사검증표

,환경보호요구 등의 내용을 수집하고 정리하고 녹색장벽정보세터 시스

텀을 건립하고자 한다.

국은 정보 리 기술교환을 시하여 녹색장벽에 력 정보를 연구하

고 악하고 측한다.신속히 기업에게 달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문제의

공동기술연구를 장조하고 자문서비스 선터를 건립하는 것에 통해 기업에게

선진국가의 녹색장벽 발 추세를 알아볼 수 있다.

검증검사기 은 새로운 나온 증 사문제를 시하고 지 은 효력이 발회

하고 있는 국제환경보호규정 국제공약을 연구해야 한다.특히 국내외 검

염병 상황 조사 등 방법을 통해 다른 국가들이 국제공약 다자간무역체제

환경규범을 이용하고,새로운 해악이 되는 녹색장벽을 모르게 고착화되는 것

을 방지해야 한다.61)

61)王金南,『绿色壁垒与国际贸易;第二版』，中国对外经济贸易出版社,2002,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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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WTO 가입이후, 국의 세장벽 통 인 비 세장벽에 한 표 은

낮아지고 있지만 무역상 기술장벽(TBT),환경장벽,녹색장벽 등을 핵심

으로서 형성되는 신 국제무역장벽의 표 은 높아지고 있다.이것은 이

미 국 외무역 발 에 최 장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무역장벽의 내용과

주요특징 빛 발 추세를 인식하는 것,국제무역장벽이 국 외무역에 미치

는 부정 인 향은 제거하는 것,정확한 책을 이용해서 국제무역장벽을

극복하고 국 외 무역의 지속 발 을 확보하는 것은 한 의의를 가지

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최근 국제무역환경에서 최 쟁 으로 인식되고

있는 무역상 기술장벽(TBT),환경장벽,녹색장벽에 한 개념과 국제 운용

황을 체계 으로 분석하 으며,이를 통하여 국의 응 략을 제시하는

이론 근거를 찾았다.

본 연구의 3장에서는 량의 자료와 데이터를 이용해서 국제무역장벽의

황 국제무역장벽이 국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국은 각종 무역

장벽을 받은 피해국 의 하나이다. 국의 주요 무역 트 는 자국의 시장

을 보호하기 하여 기술성장벽,환경장벽,녹색장벽,반덤핑 등 많이 차별

인 무역보호 수단을 취하고 있다.이런 무역장벽으로 야기된 무역이익의 손

실이 심화되었다.

제4장에서는 국제무역장벽에 한 이론 인 연구와 무역장벽으로 야기되는

국의 실 인 한 분석을 통하여 국정부와 기업들이 무역장벽을 해결

하는 략과 응조치를 제시하 다.WTO규제와 국의 기본 인 국가 정

세에 근거하여 국정부와 기업들이 무역장벽에 응하려면 제정하야 하는

응방안을 구체 으로 서술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 세 무역장벽에 한 국의 응 략을 정

부차원과 기업차원의 응 략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로 정부,특히

외무역 주 부문이 국과 국외 간 무역장벽으로 야기되는 무역마찰 발생

시 극 으로 국가 간 무역 상과 무역 조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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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투 한 외경제 법률체계를 구축하고 무역질서를 정돈하고 공정한 수

출입작업을 강화하고 무역장벽 방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국제무역장벽이

기술,법률 행정 리 등 여러 가지 방면에 련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종

합 경쟁력을 증 하고 무역장벽을 타 하기 해서 장부는 주도 작용을 발

휘해야 한다.다른 나라의 표 기술 련 규범 내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따라서 와 같은 노력을 토 로 련 국제 규범을 원용함으로써 문제

를 풀어가야 할 것이다.

둘째,국제무역장벽에 응하면 기업들이 종합 경쟁력을 체 으로

하고 산품의 기술표 을 높이고 환경 리,직업안 리를 증강해야 한다.기

업의 무역 일체화 경 을 피하는 요한 경로다.선진국들이 보 하고 있는

기술장벽,환경장벽 녹색장벽에 해서 일률 으로 부결하는 신에 이것

을 우리에게 유용하게 만들고 압력을 동력으로 환하고 비동 인 처를 주

동 인 조정으로 변하고 외무역의 발 과 과학발 과의 실행을 유기 으로

통일하는 것은 보다 더 요한 실 의의를 가지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응방안을 통해 국은 앞으로 국제무역장벽을 효율 으로

리하고 다자 약자 국제 상에서 국기업이 겪는 국제무역장벽들을 효

과 으로 제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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